
투자위험등급 2 등급 [높은 위험] 
메리츠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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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설명서는 메리츠프리덤TDF20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

습니다. 따라서 메리츠프리덤TDF20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

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메리츠프리덤TDF20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펀드코드: DA484)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메리츠자산운용(주)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ㆍ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meritzam.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1. 11. 18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1. 12. 8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모집개시(2020년 10월 23일)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판매사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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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

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

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

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

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

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

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

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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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

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으니 실제 투자되는 금액을 다시 한번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

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

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모집합투자기구가 최초로 설정한 후 6 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

본액이 15 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 개월 이내 수

익자총회 없이 다른 투자신탁의 혼합채권형 모투자신탁인 “메리츠글

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과 주식형 모투자신탁인 

“메리츠글로벌 diversified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의 자투자신

탁으로 자동변경하는 조치를 취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

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

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동 증권(일괄)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간이 및 예비포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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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작성기준일 : 2021. 11. 18) 

메리츠프리덤TDF20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펀드코드: DA484) 
 

 

투자위험등급 2 등급 [높은 위험] 메리츠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
험도를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

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

품입니다. 이 집합투자기구 재산은 주로 국내•외 주식 또는 국내•외 주식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분산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며, 일부를 국내•외 채권 및 국

내•외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국내•

외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으로 인해 주식의 하락위험, 투자국가 위

험,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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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약정보는 메리츠프리덤 TDF2050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
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

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2046 년 1 월 1 일 이후에

는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금리 환경에서 고객의 노후 자산을 장기적으로 증식시킬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은 주식이라는 철학 하에 

수익자의 연령대, 혹은 은퇴까지 잔여기간의 변화에 따라 모펀드 투자 비중 조절을 통해 생애주기형 자산배분 

전략을 실행합니다. 

분 류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최초설정일~2025.12.31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단위: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비용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판매보수 

수수료선취- 

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0.4%이내 
0.902% 0.55% 1.02% 1.102% 153 269 390 646 1,378 

수수료선취- 

온라인형(Ae) 

납입금액의 

0.2%이내 
0.622% 0.27% 0.64% 0.824% 104 192 283 477 1,038 

주 1)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

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보수·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투자펀드의 보수,비

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의 추정 :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요 집합투자기

구들의 보수/수수료는 연 0.20%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는 추정치이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2)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59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2021.10.29 기준)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일이후 20.11.19  ~ 

21.11.18 
- - - 

수수료선취- 

온라인형(Ae)(%) 
2020.10.23 20.48        21.50  

수익률 변동성(%) 2020.10.23 7.78        8.53  

주1)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 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

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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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 60 재간접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박정임 1977 
책임 

(수석) 

39 개 15,275억원 

19.9% 

-  

19.9% -  

2 년 3 개월 성과보수가 있는 경우 

3 개 246억원 

김형석 1987 
책임 

(차장) 

39 개 11,945억원 

-  3 년 1 개월 성과보수가 있는 경우 

3 개 246억원 

LEEJOHN 

JUNGBOK 

(존리) 

1958 

 부책임 

(대표 

이사) 

(CIO) 

11 개 1,921억원 

18.99%  -  27 년 성과보수가 있는 경우 

1 개 113 억원 

주 1)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은 Equity 팀이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

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

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동종집합투자기

구 운용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익률 왜곡이 있을 수 있어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주 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투자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

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

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함으

로써 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

태의 악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또는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함

으로써 주식의 가격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주식가격은 투자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

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채권 또는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

며,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

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

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가

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국내 및 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이들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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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국가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중 국내외의 주식 또는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

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

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신흥시장의 증권은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정지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변동

성은 정치적·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 거래 유동성, 결제, 증권의 양도 및 

통화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 

투자에 따른 위

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요 투자대상인 

집합투자증권별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집합

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는 해외 선진국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

되고 있는 폐쇄형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장거래량과 유동성 기준이 충분한 

집합투자증권을 대상으로 투자하지만 폐쇄형 집합투자증권의 개별요인으로 인해 개방형 집합

투자증권에 비해서 유동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순자산 가치 대비 매매가격의 괴리

가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

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해외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를 편입하는 경우에는 동 

ETF매매에 대한 과세처리 방법(매수∙매도시의 해당 ETF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매도

가격으로 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인해 매매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해당 매

매에 적용되는 과표기준가격이 상승하여 과세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

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

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

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모집합투자기구가 최초 설

정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할 경우 이 투자신탁

은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다른 투자신탁의 혼합채권형 모투자신탁인 “메

리츠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과 주식형 모투자신탁인 “메리츠글로벌

diversified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의 자투자신탁으로 자동변경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환매제한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

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매

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주1) 주요 투자위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 17 시(오후 5 시)이전  

: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17 시(오후 5 시)경과 후  

: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매 방법 

∙ 17 시(오후 5 시)이전 : 제 4 영업일 기준가격 적용 

제 8 영업일 지급  

∙ 17 시(오후 5 시)경과 후 : 제 5 영업일 기준가격 적

용 제 9 영업일 지급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격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

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meritzam.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인 종류형의 경우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세제혜택의 내용 등의 세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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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업자 메리츠자산운용(주) (TEL. 02-6320-3000)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좌 (단,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 

효력발생일 2021. 12. 8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meritzam.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87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집합투

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

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

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

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

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무권유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

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

니다. 

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I) 
고액거래자(최초 납입금액이 20 억원 이상)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

자기구입니다. 

펀드 등(F)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

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

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Wrap account 용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로 투자하는 용도

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팀(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meritzam.com) 및 판매회

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meritzam.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meritzam.com)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메리츠프리덤TDF20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펀드코드 : DA484 ) 

(종류)클래스 

종류A 종류Ae 종류AG 종류CI 종류CW 종류CF 

수수료선취-오프

라인 

수수료선취-온라

인 

수수료선취-오프

라인-무권유저비

용 

수수료미징구-오

프라인-기관 

수수료미징구-오

프라인-랩 

수수료미징구-오

프라인-펀드 등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DA486 DA488 DA543 DA491 DA494 DA495 

(종류)클래스 

종류S 종류C-P 종류C-Pe 종류C-P2 종류C-Pe2 종류S-P2 

수수료후취-온라

인슈퍼 

수수료미징구-오

프라인-개인연금 

수수료미징구-온

라인-개인연금 

수수료미징구-오

프라인-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온

라인-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온

라인슈퍼-퇴직연

금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DA497 DA500 DA501 DA503 DA505 DA506 

주)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변경됨에 따라 2046년1월1일 이후에는 “메리츠프리덤TDF205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

형]”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마. 특수형태 : 모자형(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

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집합투자기구)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Ⅹ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

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

집이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

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 모집개시(2020년 10월 23일)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판매사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

됩니다. 

(2)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으로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

투자업자(www.meritzam.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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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신탁의 모집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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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메리츠프리덤TDF20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펀드코드 : DA484 ) 

(종류)클래스 

종류A 종류Ae 종류AG 종류CI 종류CW 종류CF 

수수료선취-오프

라인 

수수료선취-온라

인 

수수료선취-오프

라인-무권유저비

용 

수수료미징구-오

프라인-기관 

수수료미징구-오

프라인-랩 

수수료미징구-오

프라인-펀드 등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DA486 DA488 DA543 DA491 DA494 DA495 

(종류)클래스 

종류S 종류C-P 종류C-Pe 종류C-P2 종류C-Pe2 종류S-P2 

수수료후취-온라

인슈퍼 

수수료미징구-오

프라인-개인연금 

수수료미징구-온

라인-개인연금 

수수료미징구-오

프라인-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온

라인-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온

라인슈퍼-퇴직연

금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DA497 DA500 DA501 DA503 DA505 DA506 

주)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변경됨에 따라 2046년1월1일 이후에는 “메리츠프리덤TDF205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

형]”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주요내용 

2020. 10. 23 최초설정 

2021. 12. 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2항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등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집합투자기구는 추가 자금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2051년1월1일 이후 제4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것 중 이 투자신탁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용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합병하거나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피흡수합병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흡수합병일은 이 신탁계약의 해지일

로 본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잠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메리츠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04(계동, 계동빌딩)  

(대표전화 : 02-6320-3000)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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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 60 재간접형) 운용경력 

년수 
주요이력사항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박정임 1977 
책임 

(수석) 

39 개 15,275억원 

19.9% -   

19.9% -  

2 년 

3 개월 

- 2018-03~현재 메리츠자산

운용 Equity 매니저 

- 2011-06~2015-06 BNP 

PARIBAS HK, Asia Pacific 주

식기관영업부 

- 2006-06~2011-03 UBS 

Securities(USA), Asia ex-Japan 

주식기관영업부 

성과보수가 있는 경우 

3 개 246억원 

김형석 1987 
책임 

(차장) 

39 개 11,945억원 
3 년 

1 개월 

-2014-12~현재 메리츠자산운

용 Equity 매니저/애널리스트 

-2012-12~2014-11 한국투자

증권 법인영업부 

성과보수가 있는 경우 

3 개 246억원 

LEEJOHN 

JUNGBOK 

(존리) 

1958 

 부책

임 

(대표 

이사) 

(CIO) 

11 개 1,921억원 

18.99%  -  27 년 

- 2013-12~현재 메리츠자산

운용 대표이사/ CIO 

- 2005-06~2013-06 라자드

자산운용 Managing Director  

- 1991-01~2005-06 스커더인

베스트먼트/도이치투자신탁운

용 Portfolio Manager 

성과보수가 있는 경우 

1 개 113 억원 

주1)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은 Equity팀이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

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 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

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 투자신탁, 추가형, 개방형, 모자형, 종류형 

나. 모자형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내용은 아

래와 같습니다. 

※ 모 집합투자기구 

모 집합투자기구 메리츠글로벌diversified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투자대상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함. 

투자전략 

① 집합투자증권(재간접) 운용전략 : 투자자들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주식투자와 

지역분산투자의 관점하에서 미주, 유럽, 아시아, 이머징마켓 등 다양한 국가·지역/섹

터별 글로벌 주식을 편입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계획임. 

② 주식운용전략 : 국내∙외 주식을 선별하여 40% 내외로 투자. 주식 및 주식형 집합

투자증권의 투자를 결정하는 기본원칙은 아래와 같음. 

 상향식 분석(Bottom-up)에 입각하여 장기적으로 우수한 펀더멘털을 가진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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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또는 국가·유형 선택 

 이와 유사한 전략으로 투자하는 국내외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주요 투자위험 시장위험 및 주식가격변동위험, 환율변동위험, 재간접형투자위험, 투자국가위험 등 

 

모 집합투자기구 메리츠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펀드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용 

투자전략 

철저한 펀더멘탈 리서치를 통해 수립한 종목별 투자전략을 바탕으로 운용할 계획입

니다. 지속 가능한 사업구조와 우수한 경영진을 지닌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하고 장

기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비교지수*대비 초과성과를 창출하고자 합

니다. 

주요 투자위험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주식투자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등 

 

모 집합투자기구 메리츠이머징마켓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신흥시장 국가의 기업, 신흥시장을 주된 사업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주식, 혹은 신

흥시장 국가와 산업 관련 집합투자증권(ETF 등)에 투자함. 

투자전략 

① 이 투자신탁은 투자지역, 시장, 세부 산업별 전망, 향후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투자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② 투자운용프로세스 

[1단계] : 유니버스 구축 -> [2단계] : 모델 포트폴리오 구축 -> [3단계] : 주식과 

ETF 최종 선정 -> 4단계] : 지속적 분석 및 모니터링 

③ 환 노출형 : 투자 대상자산에 별도로 환 헤지를 실행하지 않음. 다만, 특정 통화

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판단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해당 통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도 있음. 

주요 투자위험 
시장위험에 따른 위험, 환율변동위험, 투자국가위험, 집합투자증권 투자에 따른 위험 

등 

 

모 집합투자기구 메리츠글로벌고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투자대상 배당수익을 추구하는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ETF 등 포함)에 투자함. 

투자전략 

① 이 투자신탁은 투자자들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인 주식투자와 지역 분산투자의 

관점하에서 국내주식을 포함하여 미주, 유럽, 아시아, 신흥국 등 다양한 국가·지역 및 

섹터별 글로벌 주식을 편입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② 추가적으로 국내·외주식은 투자프로세스를 통해 선별하여 40% 내외로 투자하고

자 합니다. 

③ 주식 및 주식형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를 결정하는 기본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향식 분석(Bottom-up*)에 입각하여 장기적으로 우수한 펀더멘털을 가진 회사

의 주식 또는 국가·유형 선택 

 이와 유사한 전략으로 투자하는 국내·외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④ 환 노출형 : 투자 대상자산에 별도로 환 헤지를 실행하지 않음. 다만, 특정 통화

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판단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해당 통화 일부 또는 전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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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도 있음. 

주요 투자위험 
시장위험 및 주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환율변동위험, 투자국가위험, 집합투자증권 

투자에 따른 위험 등 

 

모 집합투자기구 메리츠글로벌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투자대상 
글로벌 채권등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함. 

투자전략 

① 미국, 유럽, 신흥시장 등 전세계 다양한 국가들의 정부, 지방정부, 기업 등이 발행

한 채권들을 편입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에 주로 투자 

② 투자지역, 시장, 세부 산업별 전망, 향후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자전략을 실행할 계획 

③ 환헤지 여부 : 투자 대상자산에 원칙적으로 환 헤지를 실행하지 않음. 다만, 특정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

이 발생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판단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해당 통화 일부 또는 전부

에 대해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도 있음. 

주요 투자위험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환율변동위험, 투자국가위험, 집합투자증권 투자에 따른 

위험 등 

 

모 집합투자기구 메리츠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채권] 

주요투자대상 
국내 채권 60% 이상,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어음 40% 이하 

그 외 기타 유동성자산 및 장∙내외 파생상품 등 

투자전략 

① 듀레이션 조정전략 (펀드 잔존만기 조정): 금리 예측과 추세분석 결과에 따라 금

리국면별(하락기, 횡보기, 상승기) 추세에 순응하는 탄력적인 듀레이션(가중평균만기) 

조절로 위험관리 

② 상대가치 전략 : 신용등급과 만기 비중을 고려한 상대매매 전략에 초점 (고평가

된 종목 매도, 저평가된 종목 매수) 

i. 스프레드 전략 

- 수익률곡선조정 투자전략 : 만기교체전략, 바벨(단∙장기영역중심)-블릿(중기영역중

심)교체전략 

ii. 크레딧 전략 

- 신용등급별조정 투자전략 : 저평가된 종목발굴 및 영역별 투자대상 교체 

주요 투자위험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신용위험, 거래상대방 위험 등 

 

다.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

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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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

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

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

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무권유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

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

자기구입니다. 

고액(I) 고액거래자(최초 납입금액이 20억원 이상)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펀드 등(F)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

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Wrap account 용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

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2046년 1월 1일 이후

에는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

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

사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

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자투자신탁의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내용 

①  
모 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 
90% 이상 

가. 메리츠글로벌diversified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나. 메리츠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다. 메리츠이머징마켓증권모투자신탁[주식] 

라. 메리츠글로벌고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마. 메리츠글로벌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바. 메리츠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채권] 

 

1-1. 가~바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주식을 포함)에 대한 투

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하로 한다. 다만, 2046년1월1일 이후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1-2. 가~바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무증권(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

는 채무증권을 포함)에 대한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하고, 가~바의 모투자신탁이 투

자하는 채무증권 투자액의 50%이하로 한다. 

② 
단기대출 및 금융

기관에의 예치 
10% 이하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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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

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

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 1 호 내지 제 3 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다만,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 및 

모투자신탁의 처분 등으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

치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재산 자산총액의 10%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투자신탁재산의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함을 의미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내지 ②의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

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모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등)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 내지 ②을 위반하게 되

는 경우 

주1) 자세한 투자대상은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메리츠글로벌diversified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내용 

① 집합투자증권 

50% 이상 

다만, 주식관련 집합

투자증권과 주식 등

에 60%이상 투자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

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

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외국법령

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을 포함한다)(이하 “집합투자증권” 이

라 한다) 

② 주식 50% 이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

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

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및 이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이하 

“주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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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

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

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

이어야 하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

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하 “채권”이라 한

다) 

④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

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

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이하 같다) 

⑤ 어음 40% 이하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

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채무증서 또는 법 제4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취득시 신용평가

등급이 A3-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⑥ 

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집합투

자기구의 자산총액 

10%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

서 주식ㆍ채권이나 주식ㆍ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주식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⑦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증권총액의 50%이하 

⑧ 
투자신탁재산으로 보

유하는 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이하 

⑨ 증권의 차입 ①~③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⑩ 
신탁업자 고유재산과

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 

⑪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이하 같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를 말한다) 

* 투자신탁재산의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함을 의미한다.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③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

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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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③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④~⑨ 내지 신탁계약서 제19조제2호내지 제3호, 제

4호 및 제5호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

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3)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이 ③및 ⑤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

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4) 신탁계약서 제19조제2호 가목·나목, 제3호본문, 제4호 내지 제5호와 법 제229조제1호의 투자비율은 투자신

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메리츠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내용 

① 주식 60% 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
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이하 “주
식”이라 한다) 

②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
채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이
하 같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③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
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④ 어음 40% 이하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
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채무증서 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취득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⑤ 
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집
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
식ㆍ채권이나 주식ㆍ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
생상품”이라 한다) 

⑥ 금리스왑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집
합투자증권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⑦ 집합투자증권 
40%이하 

(단, ETF에의 투자
는 30%까지 가능)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189조
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196조에 의하
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법 제 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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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증권총액의 50%이하 

⑨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
여 

증권총액의 50%이하 

⑩ 증권의 차입 ①~③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⑪ 
신탁업자 고유재산

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 

⑫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2. 금융기관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 

* 투자신탁재산의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함을 의미한다. 

1)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③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③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2)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④~⑩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

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3)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이 ② 및 ④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

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메리츠이머징마켓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 요 내 용 

①  국내·외국주식 

60% 이상 
단, 외국주식의 경우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이상 투자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
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 제3호의 주권상
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
권(DR: Depository Receipt)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국내·외주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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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
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
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채권”이라 한다) 

③ 어음 등 40% 이하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
∙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채무증서 또는 법 제4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하며,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것 (이하 “어음”이라 한다) 

④ 집합투자증권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
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외국법령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을 포함한다)(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⑤ 파생상품 
파생상품 매매에 따
른 위험평가액 자산

총액의 10%이하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으로서 통화나 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
수 등에 연계된 것(단, 투자하는 자산관련 통화의 가격변동 위험
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 한한다. 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 

⑥ 환매조건부매도 4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 하는 것으
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 기준 

⑦ 증권의 대여 50% 이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 기준 

⑧ 증권차입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이 자산총액의 20%이하 

⑨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 

* 투자신탁재산의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함을 의미한다. 

주1) 다음 각호의 하나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투자대상 중 ①내지 ④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

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내지 ④의 투자한도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2)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⑥부터 ⑨까지 및 신탁계약서 제17조제2호부터 제3호, 제5호내지 제6호,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주3)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이 ②및 ③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

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주4) 신탁계약서 제17조 제2호본문, 제4호부터 제6호 및 제8호 가목 및 나목과 법 제229조제1호의 투자비율

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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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글로벌고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내용 

① 집합투자증권 

50% 이상 

다만, 주식관련 집합

투자증권과 주식 등

에 60%이상 투자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

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외국법

령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을 포함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동일하

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집합투자

증권” 이라 한다) 

② 주식 50% 이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

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

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이하 “주식”이라 한다) 

③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

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

상이어야 하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

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이와 동일하거

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채권”이라 

한다) 

④ 어음 40% 이하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

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채무증서 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취득시 신

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하며,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

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이하 “어음”이라 한다) 

⑤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집합투

자기구의 자산총액 

10%이하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 및 장외파생

상품으로서 통화나 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단, 투자하는 자산관련 통화의 가

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 한한다. 이하 “파생상

품”이라 한다) 

⑥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증권총액의 50%이하 

⑦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

여 

증권총액의 50%이하 

⑧ 증권의 차입 ①~④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⑨ 
신탁업자 고유재산

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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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이

하 같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이하 같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를 말한다) 

* 투자신탁재산의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함을 의미한다.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④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

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④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⑥~⑧ 내지 신탁계약서 제17조제2호부터 제4호,제6호내지 제7호까지 규정에 따른 투

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

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3)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이 ③및 ④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

당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

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4) 신탁계약서 제17조제2호 가목·나목, 제3호본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법 제229조제1호의 투자비율은 투

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메리츠글로벌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내용 

① 집합투자증권 

60% 이상 

(채권에 투자하는 집

합투자증권 : 60%이

상)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

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

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외국법령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을 포함한다)(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

에 한하며, 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이하 “집합투자증

권” 이라 한다) 

②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

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

다. 이하 같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

야 하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

당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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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채권”이라 한다) 

③ 어음 40% 이하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

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채무증서 또는 법 제4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취득시 신용평

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하며,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

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어음”이라 한다) 

④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집합투

자기구의 자산총액 

10%이하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 및 장외파생

상품으로서 통화나 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

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단, 투자하는 자산관련 통화의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 한한다. 이하 “파생상

품”이라 한다) 

⑤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증권총액의 50%이하 

⑥ 
투자신탁재산으로 보

유하는 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이하 

⑦ 증권의 차입 ①~③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⑧ 
신탁업자 고유재산과

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 

⑨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이하 같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

우를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투자신탁재산의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함을 의미한다.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③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

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③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⑤~⑦내지 신탁계약서 제17조제2호부터 제3호, 제5호내지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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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3)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이 ②및 ③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

당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

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4) 신탁계약서 제17조제2호가목 및 나목, 제3호본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법 제229조제1호의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메리츠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채권]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내용 

① 채권 60% 이상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
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여야 하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
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 

②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
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
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
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③ 어음 40% 이하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
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채무증서 또는 법 제4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취득시 신용등
급이 A2-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④ 장내∙외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집합
투자기구의 자산총

액의 10%이하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이하 “장내∙외파생상품”이라 한다) 

⑤ 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
서 총액의 100% 

이하.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
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
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가 되도록 하며, 매
매에 따르는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⑥ 집합투자증권 
40%이하 

(단, ETF에의 투자는 
30%까지 가능)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
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
다), 법 제189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주식에 투
자하지 않는 것에 한하며, 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
권을 말한다. (이하 “ETF”라 한다) 

⑦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환매조건부매도”라 한다) 

⑧ 
투자신탁재산으로 보
유하는 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이하 
- 

⑨ 증권의 차입 20% 이하 ① 내지 ③에 의한 증권의 차입을 말한다. 



25 

 

⑩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고유재

산과의 거래를 말한다.  

⑪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되는 자금으로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
간 단기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금융기관예치(만기 1년 이
내인 상품)을 말한다. 

* 투자신탁재산의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함을 의미한다.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③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

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③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④~⑨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는 초과일로부터 3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

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3)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이 ①및 ③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

당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

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

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투자신탁의 투자제한] 

구분 내용 적용 제외 

이해관계인과

의 거래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

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

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

- 



26 

 

우를 말한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메리츠글로벌diversified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구분 내용 적용 제외 

이해관계인과

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

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

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

우를 말한다) 

- 

집합투자증권

에 투자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 

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

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

는 행위 

마.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

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

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

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

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

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동일종목 

투자 

각 집합투자증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

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과 지

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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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나.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 시행령 제

80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

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

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

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

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신탁계약서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

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

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

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

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

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

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

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

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

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

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의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행위 

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매매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

로부터 1개

월간 

동일회사  

기초 파생상

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

가액이 각 집합투자증권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법 제84조제4

항에서 정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메리츠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구분 내용 적용 제외 

이해관계인과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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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

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동일종목 
투자 

각 집합투자증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

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

예탁증권을 포함)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

다. 

ㅇ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

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

한 채권 

ㅇ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1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

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

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

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

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

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

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

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

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ㅇ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

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

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최초설정일

로부터 1

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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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간 적용 

ㅇ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

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의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파생상품매매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부채총액

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

로부터 1

개월간 

동일회사  

기초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

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증권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

로부터 1

개월간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

는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

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

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

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

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

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

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법 제84조

제4항에서 정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메리츠이머징마켓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구분 내용 적용제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

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

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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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동일종목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

외하되,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ㆍ

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

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나.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

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

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

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

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신탁계약서에

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

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

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

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

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

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

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

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

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

간 적용 

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

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의2호의 각 목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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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

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

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

평가액이 각 집합투자증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

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 

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

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

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

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

자하는 행위 

라.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

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

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

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

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

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계열회사가 발행

한 증권 취득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

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메리츠글로벌고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구분 내용 적용 제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

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

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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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제279

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

정 제4-5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

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초설정일

로부터 1개

월간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

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

는 행위 

라.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

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

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

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

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

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동일종목투자 각 집합투자증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

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

예탁증권을 포함)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

다. 

가.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

증한 채권 

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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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1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

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

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

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

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신탁계약서에서 후순위 사

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

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

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

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

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

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

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

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

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의2호의 각 목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파생상품매매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

간 

동일회사  

기초 파생상품 투

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

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증권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

로부터 1개

월간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법 제84조

제4항에서 정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메리츠글로벌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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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적용 제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

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

위 

나.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

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

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

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

자하는 행위 

라.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

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

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

(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

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

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동일종목 

투자 

각 집합투자증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

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

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

탁증권을 포함)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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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 

가.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

한 채권 

나.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

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

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시행

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

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

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

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

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

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신

탁계약서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

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

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

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

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

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

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

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

월간 적용 

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

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의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매매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

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회사  

기초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

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증권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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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  

발행증권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법 제84조

제4항에서 정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메리츠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채권] 

구분 내용 적용 제외 

이해관계인과

의 거래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

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를 말한다) 

-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

하되,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ㆍ예금ㆍ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

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

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1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시행

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

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

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

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

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이 투

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

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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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

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

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

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의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는 행위 

파생상품매매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회사 기

초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

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

이 각 집합투자증권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 

장외파생상품 

매매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

을 매매하는 행위 
 

동일거래상대

방과의 장외

파생상품매매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각 집

합투자증권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법 제84조제4

항에서 정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에 투자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

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

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

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

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

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

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

- 



38 

 

에 투자하는 행위 

주1)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개요 

-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및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

권에 전략적 자산배분을 실행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장기 안정적인 자산배분투자를 위해 이 투자신탁은 특정 목표시점(이 투자신탁의 경우 

2050년)이 가까워짐에 따라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비중을 축소하고 국내·외 채

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위주의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을 실행합니다. 

 

2) 주요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저금리 환경에서 고객의 노후 자산을 장기적으로 증식시킬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은 주

식이라는 철학 하에 수익자의 연령대, 혹은 은퇴까지 잔여기간의 변화에 따라 모펀드 투자 비중 조절을 통해 

생애주기형 자산배분 전략을 실행합니다.  

- 목표 시점으로부터 5년 남은 시점을 기준으로 안정성을 기한 채권형 모펀드의 비중을 크게 확대시켜 수익

자의 노후 자산 관리 목적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Glide Path에 따른 주식 비중 변화> 

 

 

- 이 투자신탁의 경우 출시 시점의 주식형 모펀드 비중은 약 75%이며, 이후 목표시점에서 5년 남은 시점에 

채권혼합형으로 전환 및 채권형 모펀드의 비중을 65%로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이후 다시 5년이 지난 목표시

점에는 채권형 모펀드 비중을 70%로 높여 최종적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자산배분을 달성합니다.  

- 주식형, 채권형 모펀드는 각각 지역별, 섹터별로 다변화 되어 있어 분산투자 효과의 확대 및 단기 변동성

의 완화를 도모합니다. 

 

<메리츠프리덤TDF2050펀드의 5년 주기 모펀드별 비중 변화> 

구분 

메리츠코리아

증권모투자신

탁[주식] 

메리츠글로벌 d

iversified 증권

모투자신탁[주

식-재간접형] 

메리츠이머징

마켓증권모투

자신탁[주식] 

메리츠글로벌

고배당증권모

투자신탁[주식-

재간접형] 

메리츠글로벌

채권증권모투

자신탁[채권-재

간접형] 

메리츠코리아증

권모투자신탁[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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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형 주식재간접형 주식형 주식재간접형 채권재간접형 채권형 

은퇴 시점 5% 5% - 20% 35% 35% 

25년 경과 5% 10% - 20% 35% 30% 

20년 경과 5% 30% 10% 15% 20% 20% 

15년 경과 10% 30% 10% 15% 20% 15% 

10년 경과 10% 35% 15% 10% 20% 10% 

5년 경과 10% 40% 15% 10% 20% 5% 

투자 시점 10% 45% 15% 5% 20% 5% 

주) 투자기간 경과에 따른 모펀드별 투자 비중 변화는 도표와 같으나 시장상황과 운용역의 결정에 의해 변

경될 수 있습니다. 

- 유동성 자산(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은 전체 자산총액의 10% 이하를 유지합니다. 다만 대량환매 

혹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 해당 이슈가 해소되기까지 일시적으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환노출형 :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 대상자산에 원칙적으로 환 

헤지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모집합투자기구 : 메리츠글로벌diversified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1) 개요 

메리츠글로벌 diversified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은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주식형-재간접형 투자신탁입니다. 

 

2) 모집합투자기구의 주요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자들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주식투자와 지역분산투자의 관점하에서 국내·외 주식

을 포함하여 미주, 유럽, 아시아, 이머징마켓 등 다양한 국가·지역 및 섹터별 글로벌 주식을 편입하는 집합

투자증권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국내·외 주식은 투자프로세스를 통해 선별하여 40% 내외로 투

자하고자 합니다. 

 

<집합투자증권(재간접) 운용전략> 

① 이 투자신탁의 운용팀은 CIO(최고투자의사결정자)를 중심으로 하여 글로벌 및 아시아주식 투자 전문 

펀드매니저로 구성되어 있으며, 풍부한 운용경험을 바탕으로 상향식 분석(Bottom-Up*, 주식 본질가

치의 매력 기준)을 통하여 국내·외 주식형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대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이

후 투자지역 및 시장간 상관관계 정도 및 저평가 매력도, 향후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

여 투자비중을 결정합니다.  

② 이 집합투자기구는 장기적인 주식운용철학의 유지와 글로벌 분산투자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의 예시 

구분 펀드명 규모 설정일 투자전략 

글로벌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

증권투자신탁[주식] 
747억원 2016.01.04 

-중장기적으로 수요와 공급 측면, 성장 동력 및 구조

적 변화로 인하여 투자 기회가 풍부한 글로벌 헬스케

어산업에 투자 

-글로벌헬스케어 전문 자산운용사인 밸뷰자산운용과 

공동으로 Bottom-up 분석을 바탕으로 운용하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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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유망한 헬스케어 기업에 장기투자 

중국 
메리츠차이나증권투자

신탁[주식] 
2,462억원 2016.05.02 

-범중국(Greater China)지역에 상장된 기업과 대다수의 

매출이 범중국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 

-Bin Yuan Capital[빈위엔캐피탈]과 공동운용하며, 

Bottom-up 분석을 통하여 우수한 경영진, 사업구조 

및 시장 경쟁력을 지닌 종목을 선별하여 장기투자 

국내 
메리츠코리아증권투자

신탁1호[주식] 
3,339억원 2013.07.08 

-철저한 펀더멘탈 리서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업구

조와 우수한 경영진을 지닌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하고 

장기 투자 

-철저한 펀더멘탈 리서치를 통해 수립한 종목별 투자

전략을 바탕으로 운용 

미국 
Adams Diversified 

Equity Fund 

USD 

2.6bn 
1929.10.01 

-1929년 미국에 설립된 다각화된 폐쇄형 투자 기업 

-자본의 보존, 합리적인 투자 수익, 자본 증대 기회를 

목표로 하며 미국 대형주 위주로 다양한 섹터에 투자 

글로벌 
iShares Exponential 

Tech ETF 

USD 

4.2bn 
2015.03.19 

- Thomson Reuters Global Technology Index를 추종 

-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네트워크, 로봇공학 등 차세

대 기술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을 선택하

여 투자 

글로벌 
First Trust Cloud 

Computing ETF 

USD 

6.83bn 
2011.07.05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지수인 ISE Cloud Computing 

Index를 추종 

-지수구성종목은 순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 

기업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여 제품이나 서비

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이루어짐 

글로벌 

ROBO Global Robotics 

& Automation Index 

ETF 

USD 

1.98bn 
2013.10.22 

-전세계의 로봇 및 자동화 산업 지수인 ROBO Global 

Robotics and Automation Index를 추종 

-로봇 및 자동화 산업 발전 전체의 value chain에 속한 

기업들로 구성됨 

글로벌 
Templeton Emerging 

Market ETF 

USD 

317.11mn 
1987.02.26 

- MSCI Emerging Market Index를 추종 

- 모든 섹터에 걸쳐 균형 있게 분산된 신흥국 시장 주

식에 투자하며 중국 28%, 한국 17%, 대만 11%로 포

트폴리오 구성 

미국 Cohen&Steers REIT&PR 
USD 

1,326mn 
2003.06.27 

- FTSE NAREIT Equity REIT Index 와 VofA Merrill Lynch 

Fixed Rate Preferred Index 가 혼합된 벤치마크를 추종  

- 부동산과 다양한 기업의 우선주 분산투자를 통하여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추구 

글로벌 
Invesco S&P Global 

Water Index ETF 

USD 

945mn 
2017.05.14 

-S&P Global Water Index를 추종 

-수도사업 & 수자원 인프라 그리고 수처리 장비 & 자

원 관련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수 

글로벌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

증권투자신탁[주식] 
747억원 2016.01.04 

-중장기적으로 수요와 공급 측면, 성장 동력 및 구조

적 변화로 인하여 투자 기회가 풍부한 글로벌 헬스케

어산업에 투자 

-글로벌헬스케어 전문 자산운용사인 밸뷰자산운용과 

공동으로 Bottom-up 분석을 바탕으로 운용하며, 전 

세계의 유망한 헬스케어 기업에 장기투자 

주1) 상기의 투자대상인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펀드에 대한 예시(2021.11.18기준)이므로, 이후 시장상황에 따라 집

합투자업자의 판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이 운용 중 시장 상황 및 펀드매니저의 판단에 따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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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식운용전략> 

① 철저한 펀더멘탈 리서치와 기업탐방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구조, 우수한 경영진을 지닌 저평가 기

업을 발굴하여 장기투자를 실행하고자 합니다.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결정하고 있는 특징적 요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적인(3년이상) 관점에서 우수한 경영진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지닌 기업 

 업종 내 시장점유율, 성장성, 업종 내 경쟁력, 브랜드를 고려하여 기업 선정 

 다른 기업의 진입이 불가능한 진입장벽(기술, 규모, 가격 등)을 보유한 기업 

 기업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 확대할 능력을 갖춘 기업 

 미래에 일등기업이 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기업 

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추세적으로 증가면서 높은 ROE(Return on Equity)*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기업 

 주가가 성장성 및 경쟁력을 고려할 때 충분히 저평가 되어있는 기업 

 이해할 수 있고 좋은 사업구조와 건전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 

② 포트폴리오 선정프로세스 

 당사가 기 선정한 종목군 내에서 1차적인 스크리닝을 실행 

 장기투자를 위해 투자 매력도와 저평가 여부, 대표성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장기투자할 수 있는 우

량주식을 선별, 보다 압축된 주식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자 함. 

 
※ 상기의 프로세스 및 운용전략은 실제 운용 또는 시장상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Bottom up approach 방식(상향식 접근방식) : 기업분석→산업분석→거시경제순으로 분석하는 방식 

* ROE (Return On Equity) 자기자본이익률 : 기업이 자기자본(주주지분)을 활용해 1년간 얼마를 벌어들였는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로 경영효율성을 표시 

 

모집합투자기구 : 메리츠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1) 개요 

메리츠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은 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형 투자신탁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하는 종목들을 이 투자신탁의 자산으로 편입합니다. 

2) 모집합투자기구의 주요투자전략 

철저한 펀더멘탈 리서치를 통해 수립한 종목별 투자전략을 바탕으로 운용할 계획 

① 지속 가능한 사업구조와 우수한 경영진을 지닌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하고 장기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비교지수*대비 초과성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② 포트폴리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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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인(3년이상) 관점에서 우수한 경영진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지닌 기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 업종 내 시장점유율, 성장성, 업종 내 경쟁력, 브랜드를 고려하여 기업 선정 

 다른 기업의 진입이 불가능한 진입장벽(기술, 규모, 가격 등)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 

 기업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 확대할 능력을 갖춘 기업에 투자 

 미래에 일등기업이 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기업에 투자 

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추세적으로 증가면서 높은ROE(Return on Equity)*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기업에 

투자 

 주가가 성장성 및 경쟁력을 고려할 때 충분히 저평가 되어있는 기업에 투자 

 이해할 수 있고 좋은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 

 소외된 저평가 기업에 대한 발굴 및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제고 

 건전한 지배구조와 우수한 경영진을 갖춘 기업에 투자 

③ 투자운용 프로세스 

 커버리지 기업 및 산업에 대해 심도 깊은 리서치를 수행하며 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경쟁적 우위, 그

리고 향후 사업의 방향성 및 지속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현금흐름, 수익성 등을 평가하여 

밸류에이션과 비교 분석 합니다. 

 운용프로세스의 주요사항은 계량적 스크리닝, 회계분석 및 펀더멘탈 분석입니다. 

i. 계량적 스크리닝 : 높은 재무적 성과 (높은 ROE*, ROA*, ROIC*, 잉여현금흐름*)와 매력적인 가격수준 

(낮은 price/book, price/cash flow, price/earnings, price/sales)*등의 종목을 선별 

ii. 회계 분석 : 회사의 재무정보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및 기타 관련 주석)의 분석를 통해 

회계적 결정 및 방침이 밸류에이션과 재무적 지표에 영향을 주는지를 판단 

iii. 펀더멘탈 분석 : 투자운용 프로세스 중 중요한 요소인 펀더멘탈 분석이며, 이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수

익창출 여부, 이슈 분석 및 가격의 재평가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이 단계에서는 회사의 아래 

사항들이 포함하여 분석. 

(ㄱ) 경영진의 자질과 능력 

(ㄴ)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가능성 여부과 강점과 우수성 평가 

(ㄷ) 경쟁적 지위 

(ㄹ) 매출 및 수익성 추이 

(ㅁ) 브랜드 경쟁력 

(ㅂ) 거시적 환경 

(ㅅ) 기업지배구조의 건전성 

④ 포트폴리오 선정프로세스 

 

* Bottom up approach 방식(상향식 접근방식) : 기업분석→산업분석→거시경제순으로 분석하는 방식 

* ROE (Return On Equity) 자기자본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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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이 자기자본(주주지분)을 활용해 1년간 얼마를 벌어들였는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로 경영효율

성을 표시 

* ROA (Return On Assets) 총자산순이익률 

: 기업의 총자산에서 당기순이익을 얼마나 올렸는지를 가늠하는 지표 

* ROIC (Return On Invested Capital) 투하자본순이익률 

: 기업이 실제 영업활동에 투입한 자산으로 영업이익을 얼마나 거뒀는지 나타내는 지표이며, 기업의 수익 창출 역

량을 측정하는 데 활용 

* 잉여현금흐름 

: 기업이 사업활동에서 벌어들인 현금에서 각종 비용과 세금 등을 빼고 남은 잔여 현금흐름으로 기업에 현금이 

얼마나 순유입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 price/book(price/book Value Ratio) : 주가를 1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 

기업의 주가가 순자산에 비해 1주당 몇배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 

* price/cash flow Ratio : 주가를 1주당 현금흐름으로 나눈 값 

 주가가 주당 현금흐름의 몇 배에 해당하는가의 배수를 나타낸 투자지표 

* price/earnings Ratio : 주가를 1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 

기업이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대비 수익창출 능력을 종합한 대표 지표 

* price/sales ratio : 주가를 1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값 

기업의 성장성에 주안점을 두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하는 이용되는 성장성 투자지표 

 

모집합투자기구 : 메리츠이머징마켓증권모투자신탁[주식] 

1) 개요 

- 이 투자신탁은 신흥시장의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그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서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 투자합니다. 

 

2) 모집합투자기구의 주요투자전략 

① 이 투자신탁에서 말하는 신흥시장이란, 신흥시장 국가의 기업, 상장된 지역/시장과 상관없이 신흥시장

을 주된 사업 대상으로 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신흥시장 국가의 기업, 신흥시장을 주된 사

업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주식, 혹은 신흥시장 국가와 산업 관련 집합투자증권(ETF 등)에 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② 투자지역, 시장, 세부 산업별 전망, 향후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자전략을 실행할 계획

입니다. 

③  환 노출형 : 이 투자신탁은 투자 대상자산에 원칙적으로 환 헤지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통

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집

합투자업자 판단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해당 통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외화표시자산인 주식 등에 투자함에 따라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

에 일부 노출됩니다. 투자대상 국가의 통화에 대해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통화의 환율변동 

위험이 있으며, 외국 주식 등 외화표시자산은 환율 하락시(상승시) 환차손(환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헤지의 장단점 

∙ 장점 : 환헤지할 경우 환율이 하락(원화평가절상)시 발생하는 환차손(환율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헤지포지션에서 발생된 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으므로 환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단점 : 환헤지할 경우 환율이 상승(원화평가절하)시 발생하는 환차익(환율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헤지포지션에서 발생된 손실에 충당해야 하므로 환차익을 얻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환위험 

헤지시 거리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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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투자운용프로세스 

[1단계] : 유니버스 구축 

 MSCI 신흥시장 지수(Emerging Markets IMI Index) 편입 주식 2,700여개 및 신흥시장 ETF 500여

개 종목으로 유니버스 구성 

 [2단계] : 양적 스크리닝 

 시가총액, 일평균 거래대금, 실적 추이 및 밸류에이션 등 양적 지표를 통해 모델 포트폴리오 구

축 

 [3단계] : 최종 선정 

 상향식(Bottom-Up*) 분석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있고 장기 성장이 기대되는 

주식과 ETF 등으로 최종 포트폴리오 구성 

 [4단계] : 지속적 분석 및 모니터 

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각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분석을 통하여 투자 종목의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Bottom-Up 방식(상향식 분석 방식) : 기업분석→산업분석→거시경제순으로 분석하는 방식 

 

*포트폴리오 운용프로세스 전체 흐름 

퀀트 스크리닝과 상향식 분석을 접목한 포트폴리오 구축 

 

 

모집합투자기구 : 메리츠글로벌고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1) 개요 

- 이 투자신탁은 투자자들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인 주식투자와 지역 분산투자의 관점하에서 국내주식을 

포함하여 미주, 유럽, 아시아, 신흥국 등 다양한 국가·지역 및 섹터별 글로벌 주식을 편입하는 집합투자증

권과 주식에 60%이상 투자합니다. 

2) 모집합투자기구의 주요투자전략 

<기본 운용 방침> 

① 이 투자신탁은 고배당이거나 배당지급 확대가 예상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② 추가적으로 국내·외주식은 투자프로세스를 통해 선별하여 투자하고자 합니다. 

③ 주식 및 주식형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를 결정하는 기본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향식 분석(Bottom-up*)에 입각하여 장기적으로 우수한 펀더멘털을 가진 회사의 주식 또는 

국가·유형 선택 

 이와 유사한 전략으로 투자하는 국내·외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④ 환 노출형 : 이 투자신탁은 투자 대상자산에 별도로 환 헤지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통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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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집합투자

업자 판단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해당 통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

다. 이 투자신탁은 외화표시자산을 편입하는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함에 따라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

재산의 가치변동에 일부 노출됩니다. 투자대상 국가의 통화에 대해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해

당 통화의 환율변동 위험이 있으며, 외국 주식 등 외화표시자산은 환율 하락시(상승시) 환차손(환차익)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헤지의 장단점 

∙ 장점 : 환헤지할 경우 환율이 하락(원화평가절상)시 발생하는 환차손(환율 하락으로 인한 손실)

을 헤지포지션에서 발생된 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으므로 환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단점 : 환헤지할 경우 환율이 상승(원화평가절하)시 발생하는 환차익(환율 상승으로 인한 이익)

을 헤지포지션에서 발생된 손실에 충당해야 하므로 환차익을 얻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환위험 헤지시 거리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됩니다. 

<운용전략> 

①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팀은 글로벌 및 아시아주식 투자 전문 펀드매니저로 구성되어 있으며, 풍

부한 운용경험을 바탕으로 상향식 분석(Bottom-Up*)을 통하여 국내·외 주식형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대

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투자지역 및 시장간 상관관계 정도 및 저평가 매력도, 향후 성

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자비중을 결정합니다. 

② 이 집합투자기구는 장기적인 주식운용철학 하에서 글로벌 분산투자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포트폴

리오는 배당수익률이 높은, 혹은 향후 배당금 확대가 예상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 리츠, 주식 

등 다양한 자산을 전 세계 시장에서 분산투자할 계획입니다. 

③ 포트폴리오 선정 프로세스: 

 고배당 혹은 배당지급 확대가 기대되는 ETF(ETFDB.com**의 분류기준 참조)를 중심으로 투

자 유니버스 구성 

 일평균 거래대금, 운용보수, 예상 배당수익률 등 양적 지표를 적용하여 스크리닝 

 Bottom-up 방식으로 개별 ETF 의 지역 비중, 산업 비중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투자 종

목 선정 

 펀더멘탈 분석에 의거해 지속적인 배당 지금이 기대되는 국내/외의 지분증권, 수익증권(리츠 

포함) 종목 선정 

 
※ 상기의 프로세스 및 운용전략은 실제 운용 또는 시장상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으로 변경될 수 있습

니다. 

* Bottom-Up 방식(상향식 분석 방식) : 기업분석→산업분석→거시경제순으로 분석하는 방식 

** ETFDB.com: 2009년 설립된 ETF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 

※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의 예시 

구분 펀드명 규모 설정일 투자전략 

US High Vanguard High Dividend $48.5B 2006-11-10 평균 배당수익률을 상회하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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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dend  Yield  대형주 중심 

Schwab US Dividend Equity  $30.7B 2011-10-20 적어도 10년 이상 배당금을 지급한 

이력이 있는 산업재, 소비재 섹터 

위주 기업을 선별 

iShares Core High Dividend  $7.4B 2011-03-29 배당금액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75

개 미국 주식으로 구성 

SPDR Portfolio S&P 500 

High Dividend  

$5.1B 2015-10-21 S&P 500 상위 80 고배당 주식에 

선별적 투자 

Invesco S&P 500 High 

Dividend Low Volatility  

$3.0B 2012-10-18 S&P 500 인덱스 구성종목 중 낮은 

변동성과 높은 배당수익률을 갖춘 

50개 종목 선별 

US 

Dividend 

Growth  

Vanguard Dividend 

Appreciation  

$76.6B 2006-04-27 최소 과거 10년간 배당지급액을 증

가시켜온 기업들에 집중 투자 

iShares Core Dividend 

Growth  

$21.7B 2014-06-10 지난 5년간 배당성향이 최소 75%

이상, 배당금을 지속 증가시켜왔던 

과거 기록이 있는 주식을 선별 

ex-US 

High 

Dividend  

iShares International Select 

Dividend  

$4.3B 2007-06-11 미국 외 선진국 시장에서 배당금액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100개 주식으

로 구성 

Vanguard International 

High Dividend Yield  

$3.0B 2016-02-25 미국 외 지역에서 향후 12개월 동

안 과거 평균 이상의 배당을 지급

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을 시가총

액으로 가중평균하여 투자 

EM High 

Dividend  

iShares Emerging Markets 

Dividend  

$785.3M 2012-02-23 신흥시장에서 배당수익률 기준 상

위100개 주식을 선정하여 투자, 중

소형주 편중 현상을 보임 

US REITS  W.P. Carey  $14.5B 2000 Net lease 방식 전문 리츠로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에 분산 투자, 45년 

이상의 장기 업력과 운영 철학을 

보유 

Realty Income Corporation  $39.5B 1994 50여년간 매월 배당을 지급해 왔으

며 US리츠 중 신용등급이 가장 높

은리츠 중 하나, 높은 신용으로 인

한 자본조달비용 감축, 우량 자산 

인수 및 우량 임차인 유치로 이어

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 

Healthcare Trust of America  $7.6B 2012 수요가 견고한 on-campus 비중이 

약 70%를 기여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 및 외래진료 증가로 인한 

Medical Office Building 수요 증가 

수혜 기대 

SP REITS  Ascenda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12.9B 2012 싱가폴 최초이자 최대 산업용 리츠, 

Business Park 중심으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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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정부연관기관인 Temasek에

서 소유한 Capitaland 그룹 계열 

Mapletree Industrial Trust  $5.2B 2010 싱가폴 산업용 부동산 및 미국 데

이터센터 부동산 운영, 정부연관기

관인 Temasek에서 소유한 

Capitaland 그룹 계열 

주1) 상기의 투자대상인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펀드에 대한 예시(2021.11.18기준) 이후 시장상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이 운용 중 시장 상황 및 펀드매니저의 판단

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합투자기구: 메리츠글로벌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1) 개요 

-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합니다. 

2) 주요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미국, 유럽, 신흥시장 등 전세계 다양한 국가들의 정부, 지방정부, 기업 등이 발행한 채권들을 

편입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로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투자지역, 시장, 세부 산업별 전망, 향후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자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

다. 

- 환헤지 여부 : 이 투자신탁은 투자 대상자산에 원칙적으로 환 헤지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통화

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집합투자업

자 판단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해당 통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 투자운용프로세스 

[1 단계] : 유니버스 구축 

 전세계 채권형 ETF 1,300여개로 투자 유니버스 구축 

[2 단계] : 모델 포트폴리오 구축 

 일평균 거래대금, 배당수익률, ETF 운용보수 등 양적 지표에 대한 스크리닝을 통해 투자 대상 종

목 압축 

 [3 단계] : 최종 포트폴리오 구축 

 채권형 ETF의 국가 구성, 신용등급 구성, 고정 혹은 변동이율 구성 등을 감안해 효율적인 분산

투자전략을 통해 최종 포트폴리오 선정 

 [4 단계] : 지속적 분석 및 모니터링 

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각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분석을 통하여 투자 종목의 모니터링

은 및 사후관리 

*포트폴리오 운용프로세스 전체 흐름 

- 전세계 채권형 집합투자증권(ETF포함)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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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의 예시 

펀드명 규모(백만$) 설정일 투자전략 

iShares Core U.S. Aggregate 

Bond ETF 

90,195  2003.09.22 미국 국공채, MBS, ABS, 미국 투자등급 회사채 등 

다양한 투자등급 채권에 분산투자. 풍부한 유동성

과 스프레드 변동성을 최소화하여 예상 가능한 

수익 추구. 

Vanguard Short-Term Treasury 

ETF 

16,950  2009.11.19 1-3년 만기 미국 국공채에 투자하여 안정적이고 

변동성이 낮은 미국 단기 국채 시장 수익률을 추

구. 

Vanguard Long-Term Treasury 

ETF 

2,620  2009.11.19 최소 10년 만기 이상 미국 국공채에 투자하여 회

사채 대비 낮은 변동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미국 

단기 국공채 보다는 높은 미국 장기 국채 수익률

을 추구.  

iShares Broad USD High Yield 

Corporate Bond ETFs 

8,360  2017.10.25 미국 여러 하이일드 회사채에 투자하는 ETF로 유

동성이 크지는 않아 단기투자가 아닌 장기투자를 

통하여 높은 수익을 실현. 

Vanguard Long-Term 

Corporate Bond ETF 

6,220  2009.11.19 신용위험이 낮은 회사가 발행한 10년 이상 투자

등급 회사채에 투자하는 ETF로서 광범위한 장기 

회사채 포트폴리오와 낮은 수수료, 원활한 유동성

으로 광범위한 장기 회사채의 안정적인 수익을 

추종. 

Vanguard Emerging Markets 

Government Bond ETF 

3,270 2013.05.31 미국 달러화로 표시된 신흥국 국채에 투자하여 

환율 변동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는 

전략 채택. 

iShares JP Morgan EM 

Corporate ETF 

516  2012.04.17 미국 달러화로 표시된 신흥국 회사채에 투자하는 

ETF로 회사채 초기 편입시 5년 이상의 채권에 투

자하여 매번 리밸런싱 진행할때까지 2년 이상 잔

존만기를 유지하는 전략 채택. 여러 신흥국 USD 

표시 회사채에 분산투자. 

iShares Floating Rate Bond ETF 7,179  2011.06.14 0-5년 만기 미국 투자등급 변동금리 회사채에 투

자.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등 미국에 등록된 회

사들에서 발행한 달러화로 표시된 변동금리를 적

용받는 채권들로 구성. 

iShares National Muni Bond 

ETF 

24,390 2007.09.07 유동성이 풍부한 대표적인 미국 주정부/지방정부 

발행 투자등급 채권에 투자. 

전세계 Fixed Income ETF 1,300여개 

일평균 거래대금 2백만달러 이상, 

배당수익률 2% 이상,  

ETF의 운용보수를 고려해 30여개 종목으로 압축 

국가, 발행인, 만기, 쿠폰, 고정이율과 변동이율, 

신용등급 등에서 다양한 분산투자가 가능한 ETF 최종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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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guard Total World Bond 

ETF 

562 2018.09.04 이미 Vanguard사에서 운용중인 미국과 미국외 

국가들에 투자하고 있는 펀드들을 편입한 재간접 

형태로 운용되는 ETF로 여러 국가에서 발행한 각

기 다른 신용위험과 일드커브의 다양한 투자등급 

채권들에 분산투자하는 효과. 

주1) 상기의 투자대상인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펀드에 대한 예시(2021.11.18기준), 이후 시장상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이 운용 중 시장 상황 및 펀드매니저의 판단

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합투자기구: 메리츠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채권] 

1) 개요 

메리츠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채권]은 채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형 투자신탁입니다.  

2)운용대상 

 

3) 주요투자전략 

① 기본 포트폴리오 구성 

- 채권수익률곡선(Yield Curve)분석을 통해 기간경과에 따른 만기축소시 금리하락효과가 큰 투자영역 비중 

확대 

- 절대금리수준과 저평가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자수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신용등급별 투자영역비중 

결정 

② 운용전략 

- 듀레이션 조정전략 (펀드 잔존만기 조정) 

 금리 예측과 추세분석 결과에 따라 금리국면별(하락기, 횡보기, 상승기) 추세에 순응하는 탄력적인 듀레이

션(가중평균만기) 조절로 위험관리 

- 상대가치 전략 : 신용등급과 만기 비중을 고려한 상대매매 전략에 초점 (고평가된 종목 매도, 저평가된 

종목 매수) 

i. 스프레드 전략 

- 수익률곡선조정 투자전략 : 만기교체전략, 바벨(단∙장기영역중심)-블릿(중기영역중심)교체전략 

- 현물과 선물, 스왑 저평가를 이용한 금리차이(Spread) 투자전략 

ii. 크레딧 전략 

- 신용등급별조정 투자전략 : 저평가된 종목발굴 및 영역별 투자대상 교체  

* 이 투자전략은 일괄신고서 작성시점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제시된 것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의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최적의 대안이 존재할 경우 별도의 사전예고 없이 변경 시행될 수도 있으며, 이후 수시

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 사유 :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을 통한 자산배분을 실시하며 다양한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모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 합니다. 따라서 투자전략에 따른 모집합투자기구 배분과 Target 

date 별 투자 비중의 변화를 반영하고 참고할 만한 목적의 비교지수를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특정 비교지수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판단시 보다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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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지수는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

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 비교지수는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

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3) 위험관리체계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모집합투자기구의 개별 위험관리체계를 통해서 투자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

합니다. 아래의 프로세스는 모집합투자기구의 공통적인 위험관리체계입니다.    

1. 사전적 리스크관리 : 운용전략과 투자원칙을 고려하여 적정 위험/수익 포트폴리오 구축 점검 

2. 상시 리스크 모니터링 : 국가 및 시장 또는 개별증권의 고유한 위험 요인, 벤치마크 변동성, 분산투자

전략 및 상관관계 분석 등 

3. 사후적 리스크관리 : 성과를 감안한 위험 수준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통해 적정 프로파일 관리 

 

나.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90%이상 투자합니다. 따라서 

투자자산인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

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

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

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

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

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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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글로벌diversified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메리츠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메리츠이머징마켓증권모투자신탁[주식]

메리츠글로벌고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메리츠글로벌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메리츠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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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됩니다. 또한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또는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의 가격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주식가격은 투자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채권 또는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며,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한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국내 및 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이들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증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또는 외국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의해 편입된 외화자산은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노출됩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외국주식 또는 외국증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나, 투자대상 국가의 통화에 대해서는 환헷지를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통화의 환율변동 위험이 있으며, 외국 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은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차입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증권을 차입할 경우, 차입자산을 매도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 인해 그 차액(매도가-매수가)만큼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여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신탁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대여할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투자자는 기회비용 부담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에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서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주식, 채권, 통화 등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또한,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표준화된 장내시장거래와 달리 거래의 이행을 보증하는 장치가 
없고, 규제와 감독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거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적절한 
시세가 형성되는 않는 등 일반적인 거래에 비해 높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급격한 환율 변동에 따라 환율변동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거래 또는 통화스왑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 
위험을 부담하며 거래상대방의 거래 불이행 발생시 미정산 수익을 상실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환율변동 제거 효과가 사라져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시 계약조건에 의해 현재 환율이 계약환율 보다 급격히 상승할 경우 계약이 
부득이 조기에 종료되어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가능하며, 이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및 운용에 

대한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재산을 환매조건부 매도로 
운용할 수 있으며, 환매조건부채권(RP)이란 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권을 다시 매수할 것을 원칙으로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계약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레버리지 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의한 자금조달로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의 불일치, 금리 불일치 등 미래의 경제 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52 

 

투자국가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중 국내외의 주식 또는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
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
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
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
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신흥시
장의 증권은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
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선진 시장에 투자
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정지될 수 있는 위
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정치적·경제적 요인으로부
터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 거래 유동성, 결제, 증권의 양도 및 통화 등의 요소들에 의해
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 투
자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요 투자
대상인 집합투자증권별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
다. 다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해당 집합투자업자
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어 투자
하는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는 
해외 선진국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폐쇄형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합니다. 일반적
으로 시장거래량과 유동성 기준이 충분한 집합투자증권을 대상으로 투자하지만 폐쇄형 
집합투자증권의 개별요인으로 인해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에 비해서 유동성에 제약이 있
을 수 있으며 실제 순자산 가치 대비 매매가격의 괴리가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
과적으로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
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해외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를 편입하는 경우에는 
동 ETF매매에 대한 과세처리 방법(매수∙매도시의 해당 ETF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매도가격으로 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인해 매매에서 손실을 본 경
우라도 해당 매매에 적용되는 과표기준가격이 상승하여 과세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
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상장폐지의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은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한
도를 초과하여 이 투자신탁에 추적오차가 발생하고 동 추적오차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
되는 경우, 신탁의 원본액이 일정액 미만으로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하거나, 수익자가 규
정에서 정하는 수 미만이거나, 상장된 거래소에서의 월평균 거래량이 일정 수준에 미달
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상장을 폐지하여야 하는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투자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할 위험이 있습니다. 

환매지연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국제결제와 관련된 송금지연 발생 및 투자대상 국가의 증
권거래소가 장기간 휴장할 경우 환매대금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
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
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
일까지의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외화자산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
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간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투자신탁에서 보유중인 종목에 대하여 해당거래소 종가가 모두 상승하여도 
신탁재산 평가 적용일의 차이로 특정일의 기준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
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운용적인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
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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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모
집합투자기구가 최초 설정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
하지 못할 경우 이 투자신탁은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다른 투자신탁의 
혼합채권형 모투자신탁인 “메리츠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과 주식형 
모투자신탁인 “메리츠글로벌diversified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의 자투자신탁으로 
자동변경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투
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
유는 ‘11.매입,환매,전환기준’의 ‘나.환매’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투자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이 국내외 주식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ETF 등) 등에 투자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은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6개의 투자위험 등급 중 2등

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모투자신탁이 해외 주식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ETF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위험을 이해하고 투자원본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

에게 적합합니다. 

이 위험등급은 메리츠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으로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 (예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으로 위험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투자위험

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자위험등급분류 기준표 

등급 펀드 등급 분류기준 

1등급 

(매우 높은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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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보통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당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메리츠자산운용의 내부기준입니다. 따라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3.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4.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5.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함 

6.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위험 등급은 투자대상․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당사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정함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은 판매회사(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

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2) 가입자격 

이 집합투자기구의 가입가능한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급비율(%) 

보수구조 

종류A 종류Ae 종류AG 종류CI 종류CW 종류CF 

수수료선취-오프

라인 

수수료선취-온라

인 

수수료선취-오프

라인-무권유저비

용 

수수료미징구-오

프라인-고액 

수수료미징구-오

프라인-랩 

수수료미징구-오

프라인-펀드 등 

가입자격 

선취판매수수료

가 징구되는 집

합투자증권 

선취판매수수료

가 징구되는 경

우로, 판매회사

의 전자매체(온

라인)전용 집합

투자증권 

선취판매수수료

가 징구되는 경

우로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

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

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별도의 투

자권유 없이 펀

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 

판매 수수료·보

수 보다 낮은 판

매 수수료·보수

최초 납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투자자용 집합투

자증권 

Wrap account용

에 해당하는 경

우 또는 특정금

전신탁 전용 집

합투자증권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

합투자기구(외국

법령에 의한 것

으로서 집합투자

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

한다) 전용 집합

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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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되는 집

합투자증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4%이내 

납입금액의 

0.2%이내 

납입금액의 

0.3%이내 
없음 없음 없음 

후취판매수수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구분 지급비율(%) 

보수구조 

종류S 종류C-P 종류C-Pe 종류C-P2 종류C-Pe2 종류S-P2 

수수료후취-온

라인슈퍼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개인

연금 

수수료미징구

-온라인-개인

연금 

수수료미징구-오

프라인-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온

라인-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퇴직연금 

가입자격 

집합투자증권

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

가를 받은 회

사(겸영금융투

자업자는제외)

가 개설한 온

라인 판매시스

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

취판매수수료

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소득세법 제20

조의3 및 소득

세법시행령 제

40조의2에 따

른 연금저축계

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

으며, 판매수수

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

증권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

라인)전용으

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

조의2에 따

른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

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

자증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

입자 및 개인형

퇴직연금계좌

(IRP)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이

며, 판매수수료

가 징구되지 않

는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의 전자

매체(온라인)전용

으로,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

업자, 퇴직연금

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

계좌(IRP)를 개설

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

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

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

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

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

용으로서 「근로자퇴직급

여보장법」에 따른 퇴직

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

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

연금계좌(IRP)를 개설한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후취판매수수료 

3년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

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단, 최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최초설정일의 기준

가격을 적용) 

 

 

(나)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

입한 영업일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단, 최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최초설정일의 기준

가격을 적용) 

 

 

 

 

 

 

자금납입 

(오후5시 이전) 

 

자금납입 

(오후5시 경과후) 

 

수익증권 매입 

(D+3)기준가 적용 

 

수익증권 매입 

(D+2)기준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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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은 판매회사(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

습니다. 

 

(2)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4영업일(D+3)

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나)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5영업일

(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4) 환매(매입)청구시 취소 또는 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시

[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판매회사의 영업가

능 시간 이전까지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판매회사가 해산ㆍ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 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

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

니다.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

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

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환매청구 

(오후5시 이전) 

 

기준가격  

적용 

 

환매대금 

지급 

 

환매청구 

(오후5시 경과후) 

 

기준가격  

적용 

 

환매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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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

미합니다. 

 

(6)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7)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

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 6 영업

일전(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 7 영업일전)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

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

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또는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그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 간 판매 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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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meritzam.com) ∙ 판매회사ㆍ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주1)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ㆍ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자집합투자기구의 경우로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평가방법이 동일하며,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

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  가  방  법 

①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다만, 외국 증권시장에

서 상장된 외화표시 집합투자증권(수익증권)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날에 공고(또

는 제공)된 기준가격으로 평가 

②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③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④ 외화표시상장주식 평가기준일 전날에 해당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 

⑤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

가 형성된 채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⑥ 비상장채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

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

가 

⑦ 기업어음 또는 금융

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⑧ 외화표시채무증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⑨ 장내파생상품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

(외국의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으로 평가 

⑩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기준가 

실제기준가 

펀드의 순자산총액 

총좌수 

펀드의 순자산총액   

총 좌수 

1좌 = 1원 

1,000좌기준= 1,000원 

수익증권 매입 및 환매

거래시 기준이 되는가격 

X1,000 

http://www.meritz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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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상장수익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⑫ 비상장수익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다만, 모자형투자신탁의 수익증

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⑬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형 증권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 또는 제출

한 평가방법에 의하거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과 당해 파생결합증권 

발행사 또는 계산대리인이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가 결정한 가격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

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 

수수료 

후취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전환 

수수료 

A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집합투자증권 
납입금액의 

0.4%이내 
- - - 

Ae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경우로, 판매회사의 전자매

체(온라인)전용 집합투자증권 

납입금액의 

0.2%이내 
- -  

AG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경우로 투자자가 투자자문

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

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 판매 수수료·보수 

보다 낮은 판매 수수료·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증권 

납입금액의 

0.3%이내 
- - - 

CI 최초 납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투자자용 집합투자증권   - - 

CW 
Wrap account용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정금전신탁 전

용 집합투자증권 
- - -  

CF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

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

진 것을 포함한다) 전용 집합투자증권 

- - - -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

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

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 

3년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 - 

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

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

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 - -  

C-P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전용으로, 소득세법 제20조

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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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

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한 투

자자 전용이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

권 

- - -  

C-Pe2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전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

자증권 

- - -  

S-P2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

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근로자퇴직급

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한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 - -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집

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최초설정일~2025.12.31]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회사

보수 

일반사무관

리회사보수 
총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비용 

총보수ㆍ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거

래비용 

A 0.3 0.55 0.03 0.022 0.902 1.02 - 0.902 1.1020 0.0485 

Ae 0.3 0.27 0.03 0.022 0.622 0.64 0.0020  0.6240  0.8240 0.0837 

AG 0.3 0.45 0.03 0.022 0.802 - - 0.8020  1.0020 - 

CI 0.3 0.07 0.03 0.022 0.422 - - 0.4220  0.6220 - 

CW 0.3 0 0.03 0.022 0.352 - - 0.3520  0.5520 - 

CF 0.3 0.06 0.03 0.022 0.412 - - 0.4120  0.6120 - 

S 0.3 0.255 0.03 0.022 0.607 - 0.0019  0.6089  0.8089 0.0898 

C-P 0.3 0.5 0.03 0.022 0.852 - - 0.852 1.0520 - 

C-Pe 0.3 0.25 0.03 0.022 0.602 - 0.0019  0.6039  0.8039 0.0849 

C-P2 0.3 0.58 0.03 0.022 0.932 - 0.0020  0.9340  1.1340 0.0602 

C-Pe2 0.3 0.29 0.03 0.022 0.642 - 0.0020  0.6440  0.8440 0.0542 

S-P2 0.3 0.275 0.03 0.022 0.627 - 0.0020  0.6290  0.8290 - 

지급

시기 

매 3 개월

후급 

매 3 개월

후급 

매 3 개월

후급 

매 3 개월후

급 
- -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2026.01.01~2030.12.31]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회사

보수 

일반사무관

리회사보수 
총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비용 

총보수ㆍ비

용(피투자 

집합투자기

구 보수포함) 

증권거

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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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28 0.51 0.03 0.022 0.842 1.02 - 0.842 1.042 - 

Ae 0.28 0.25 0.03 0.022 0.582 0.64 - 0.582 0.782 - 

AG 0.28 0.41 0.03 0.022 0.742 - - 0.742 0.942 - 

CI 0.28 0.07 0.03 0.022 0.402 - - 0.402 0.602 - 

CW 0.28 0 0.03 0.022 0.332 - - 0.332 0.532 - 

CF 0.28 0.06 0.03 0.022 0.392 - - 0.392 0.592 - 

S 0.28 0.23 0.03 0.022 0.562 - - 0.562 0.762 - 

C-P 0.28 0.48 0.03 0.022 0.812 - - 0.812 1.012 - 

C-Pe 0.28 0.24 0.03 0.022 0.572 - - 0.572 0.772 - 

C-P2 0.28 0.56 0.03 0.022 0.892 - - 0.892 1.092 - 

C-Pe2 0.28 0.28 0.03 0.022 0.612 - - 0.612 0.812 - 

S-P2 0.28 0.265 0.03 0.022 0.597 - - 0.597 0.797 - 

지급

시기 

매 3 개월

후급 

매 3 개월

후급 

매 3 개월

후급 

매 3 개월후

급 
- -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2031.01.01~2035.12.31]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회사

보수 

일반사무관

리회사보수 
총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비용 

총보수ㆍ비

용(피투자 

집합투자기

구 보수포함) 

증권거

래비용 

A 0.26 0.47 0.03 0.022 0.782 1.02 - 0.782 0.982 - 

Ae 0.26 0.23 0.03 0.022 0.542 0.64 - 0.542 0.742 - 

AG 0.26 0.37 0.03 0.022 0.682 - - 0.682 0.882 - 

CI 0.26 0.06 0.03 0.022 0.372 - - 0.372 0.572 - 

CW 0.26 0 0.03 0.022 0.312 - - 0.312 0.512 - 

CF 0.26 0.05 0.03 0.022 0.362 - - 0.362 0.562 - 

S 0.26 0.21 0.03 0.022 0.522 - - 0.522 0.722 - 

C-P 0.26 0.46 0.03 0.022 0.772 - - 0.772 0.972 - 

C-Pe 0.26 0.23 0.03 0.022 0.542 - - 0.542 0.742 - 

C-P2 0.26 0.54 0.03 0.022 0.852 - - 0.852 1.052 - 

C-Pe2 0.26 0.27 0.03 0.022 0.582 - - 0.582 0.782 - 

S-P2 0.26 0.245 0.03 0.022 0.557 - - 0.557 0.757 - 

지급

시기 

매 3 개월

후급 

매 3 개월

후급 

매 3 개월

후급 

매 3 개월후

급 
- -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2036.01.01~2040.12.31]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회사

보수 

일반사무관

리회사보수 
총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비용 

총보수ㆍ비

용(피투자 

집합투자기

구 보수포함) 

증권거

래비용 

A 0.24 0.43 0.03 0.022 0.722 1.02 - 0.722 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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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 0.24 0.21 0.03 0.022 0.502 0.64 - 0.502 0.702 - 

AG 0.24 0.33 0.03 0.022 0.622 - - 0.622 0.822 - 

CI 0.24 0.05 0.03 0.022 0.342 - - 0.342 0.542 - 

CW 0.24 0 0.03 0.022 0.292 - - 0.292 0.492 - 

CF 0.24 0.04 0.03 0.022 0.332 - - 0.332 0.532 - 

S 0.24 0.19 0.03 0.022 0.482 - - 0.482 0.682 - 

C-P 0.24 0.44 0.03 0.022 0.732 - - 0.732 0.932 - 

C-Pe 0.24 0.22 0.03 0.022 0.512 - - 0.512 0.712 - 

C-P2 0.24 0.52 0.03 0.022 0.812 - - 0.812 1.012 - 

C-Pe2 0.24 0.26 0.03 0.022 0.552 - - 0.552 0.752 - 

S-P2 0.24 0.225 0.03 0.022 0.517 - - 0.517 0.717 - 

지급

시기 

매 3 개월

후급 

매 3 개월

후급 

매 3 개월

후급 

매 3 개월후

급 
- -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2041.01.01~2045.12.31]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회사

보수 

일반사무관

리회사보수 
총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비용 

총보수ㆍ비

용(피투자 

집합투자기

구 보수포함) 

증권거

래비용 

A 0.22 0.39 0.03 0.022 0.662 1.02 - 0.662 0.862 - 

Ae 0.22 0.19 0.03 0.022 0.462 0.64 - 0.462 0.662 - 

AG 0.22 0.29 0.03 0.022 0.562 - - 0.562 0.762 - 

CI 0.22 0.04 0.03 0.022 0.312 - - 0.312 0.512 - 

CW 0.22 0 0.03 0.022 0.272 - - 0.272 0.472 - 

CF 0.22 0.03 0.03 0.022 0.302 - - 0.302 0.502 - 

S 0.22 0.17 0.03 0.022 0.442 - - 0.442 0.642 - 

C-P 0.22 0.42 0.03 0.022 0.692 - - 0.692 0.892 - 

C-Pe 0.22 0.21 0.03 0.022 0.482 - - 0.482 0.682 - 

C-P2 0.22 0.5 0.03 0.022 0.772 - - 0.772 0.972 - 

C-Pe2 0.22 0.25 0.03 0.022 0.522 - - 0.522 0.722 - 

S-P2 0.22 0.2 0.03 0.022 0.472   0.472 0.672 - 

지급

시기 

매 3 개월

후급 

매 3 개월

후급 

매 3 개월

후급 

매 3 개월후

급 
- -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2046.01.01~투자신탁해지일]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회사

보수 

일반사무관

리회사보수 
총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비용 

총보수ㆍ비

용(피투자 

집합투자기

구 보수포함) 

증권거

래비용 

A 0.2 0.35 0.03 0.022 0.602 1.02 - 0.602 0.802 - 

Ae 0.2 0.17 0.03 0.022 0.422 0.64  0.422 0.622 - 

AG 0.2 0.25 0.03 0.022 0.502 - - 0.502 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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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0.2 0.03 0.03 0.022 0.282 - - 0.282 0.482 - 

CW 0.2 - 0.03 0.022 0.252 - - 0.252 0.452 - 

CF 0.2 0.02 0.03 0.022 0.272 - - 0.272 0.472 - 

S 0.2 0.15 0.03 0.022 0.402 - - 0.402 0.602 - 

C-P 0.2 0.4 0.03 0.022 0.652 - - 0.652 0.852 - 

C-Pe 0.2 0.2 0.03 0.022 0.452 - - 0.452 0.652 - 

C-P2 0.2 0.48 0.03 0.022 0.732 - - 0.732 0.932 - 

C-Pe2 0.2 0.24 0.03 0.022 0.492 - - 0.492 0.692 - 

S-P2 0.2 0.18 0.03 0.022 0.432 - - 0.432 0.632 - 

지급

시기 

매 3 개월

후급 

매 3 개월

후급 

매 3 개월

후급 

매 3 개월후

급 
- -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

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0.10.23 ~ 2021.10.22]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

연도 : 2020.10.23 ~ 2021.10.22]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

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합성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 (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나, 피투자집합투자

기구의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하여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피투자 집합투

자기구 보수의 추정 :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요 집합투자기구들의 보수/수수료는 연 0.2%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다

만, 이는 추정치이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6)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2021.10.29

기준)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ㆍ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명칭(종류)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92 189 289 502 1,087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53 269 390 646 1,378 

Ae 수수료선취-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84 150 220 368 798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04 192 283 477 1,038 

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

유저비용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112 197 286 474 1,020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33 239 349 583 1,255 

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

액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43 88 136 237 533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64 131 200 348 778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36 74 113 198 446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57 116 177 309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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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

드 등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42 86 133 231 521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63 128 197 342 766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62 128 196 341 745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83 169 259 451 1,003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

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87 178 273 474 1,055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08 220 336 583 1,290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

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62 127 194 338 750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83 168 258 448 997 

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

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96 195 299 519 1,138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16 237 362 628 1,385 

C-Pe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

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66 135 207 360 798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87 177 270 470 1,045 

S-P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

퍼-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64 132 202 352 780 

판매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85 173 266 462 1,027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ㆍ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ㆍ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ㆍ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ㆍ비용 비율을 연간 

0.20%를 예상치로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기타비용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해외보관대리인에 대한 보관수수료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

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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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

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

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전원의 동의와 모투자신탁

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

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수익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한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

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

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 환급비율*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

으로 함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집합투자기구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

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기구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

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

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

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

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설정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

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

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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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

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

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C-P(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수익증권, 종류C-Pe(수수료

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수익증권 가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

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

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

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

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금액 

한도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

입액 400만원 이내 새액공제 15%) 

- 단, 해당 과세기간동안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

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 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계약기간이 

만료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금계좌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 추가 세액공제 

※ 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2022년 12월31일까

지 적용 :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 거주자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

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

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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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

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이내 세액공제 

12%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종류 C-P2(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수익증권, 종류C-Pe2(수수료미징구-온

라인-퇴직연금) 및 S-P2(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수익증권 가입자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

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

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

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한 분부터 적용 

-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59조의3을 적용하는 경

우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당해 연도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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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

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

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연금 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

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다만,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

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

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중 적은 금액을 추가 세액공제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2)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수령시 연금수

령 방법 등에 따라 과세 

 

3) 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 연금 수령, 연금외 수령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름. 

 

 <자료출처>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6) 기준가는 일반기준가와 과표기준가가 있으며, 이들 가격은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meritzam.com) 

∙ 판매회사ㆍ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일반기준가란,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되어 있는 주식과 채권 등의 모든 자산을 그날의 시가 또는 집합투자규약

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채권의 이자와 주식의 배당금 등의 수입을 추가하여 자산총액을 산출합

니다. 여기에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등을 차감하여 순자산총액을 산출하고, 그 날의 수익증

권(또는 주권)의 총좌수로 나누어 기준가격이 산출됩니다. 

과표기준가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수익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등은 과세

http://www.meritzam.com/
http://www.ko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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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수익이므로 이를 기초로 과표산정을 위해 산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즉 거래는 기준가격으로 하고 과

세는 과표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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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1 기( 2020.10.23 - 2021.10.22 )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가. 요약 재무정보  

메리츠프리덤 TDF2050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1 기   

( 2021.10.22 )   

운용자산 10,865,412,447    

  증권 10,641,797,935    

  파생상품 0    

  부동산/실물자산 0    

  현금 및 예치금 223,614,512    

  기타 운용자산 0    

기타자산 529,231,044    

자산총계 11,394,643,491    

운용부채 0    

기타부채 576,301,432    

부채총계 576,301,432    

원본 9,097,542,952    

수익조정금 1,203,759,329    

이익잉여금 517,039,778    

자본총계 10,818,342,059    

[단위: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 기   

( 2020.10.23 - 2021.10.22 )   

운용수익 549,259,058    

  이자수익 435,285    

  배당수익 0    

  매매/평가차익(손) 548,823,773    

기타수익 0    

운용비용 30,979,756    

  관련회사 보수 30,979,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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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수수료 0    

기타비용 1,239,524    

당기순이익 517,039,778    

매매회전율 0.00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위 재무재표는 운용 펀드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만, 대차대조표의 부채 및 자본항목과 손익계산서의 비용항목은 각 개별 

종류 수익증권의 해당 항목 값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주3)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차대

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리츠프리덤 TDF2050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 A(수수료선취-오프라인)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1 기   

( 2021.10.22 )   

운용자산 592,089    

  증권 592,089    

  파생상품 0    

  부동산/실물자산 0    

  현금 및 예치금 0    

  기타 운용자산 0    

기타자산 6,788    

자산총계 598,877    

운용부채 0    

기타부채 1,145    

부채총계 1,145    

원본 600,000    

수익조정금 0    

이익잉여금 -2,268    

자본총계 597,732    

[단위: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 기   

( 2021.07.09 - 2021.10.22 )   

운용수익 -946    

  이자수익 0    

  배당수익 0    

  매매/평가차익(손) -946    

기타수익 0    

운용비용 1,322    

  관련회사 보수 1,322    

  매매수수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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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0    

당기순이익 -2,268    

매매회전율 0.00    

메리츠프리덤 TDF2050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 Ae(수수료선취-온라인)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1 기   

( 2021.10.22 )   

운용자산 1,754,810,272    

  증권 1,754,810,272    

  파생상품 0    

  부동산/실물자산 0    

  현금 및 예치금 0    

  기타 운용자산 0    

기타자산 54,914,423    

자산총계 1,809,724,695    

운용부채 0    

기타부채 37,260,239    

부채총계 37,260,239    

원본 1,456,006,527    

수익조정금 192,371,000    

이익잉여금 124,086,929    

자본총계 1,772,464,456    

[단위: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 기   

( 2020.10.23 - 2021.10.22 )   

운용수익 130,625,539    

  이자수익 0    

  배당수익 0    

  매매/평가차익(손) 130,625,539    

기타수익 0    

운용비용 6,307,488    

  관련회사 보수 6,307,488    

  매매수수료 0    

기타비용 231,122    

당기순이익 124,086,929    

매매회전율 0.00    

메리츠프리덤 TDF2050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 S(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1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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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2 )   

운용자산 171,325,126    

  증권 171,325,126    

  파생상품 0    

  부동산/실물자산 0    

  현금 및 예치금 0    

  기타 운용자산 0    

기타자산 1,964,440    

자산총계 173,289,566    

운용부채 0    

기타부채 240,533    

부채총계 240,533    

원본 140,629,894    

수익조정금 18,841,281    

이익잉여금 13,577,858    

자본총계 173,049,033    

[단위: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 기   

( 2020.10.29 - 2021.10.22 )   

운용수익 14,253,263    

  이자수익 0    

  배당수익 0    

  매매/평가차익(손) 14,253,263    

기타수익 0    

운용비용 651,091    

  관련회사 보수 651,091    

  매매수수료 0    

기타비용 24,314    

당기순이익 13,577,858    

매매회전율 0.00    

메리츠프리덤TDF20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C-Pe(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1 기   

( 2021.10.22 )   

운용자산 3,691,409,421    

  증권 3,691,409,421    

  파생상품 0    

  부동산/실물자산 0    

  현금 및 예치금 0    

  기타 운용자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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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 66,157,846    

자산총계 3,757,567,267    

운용부채 0    

기타부채 28,884,857    

부채총계 28,884,857    

원본 3,062,130,829    

수익조정금 406,654,456    

이익잉여금 259,897,125    

자본총계 3,728,682,410    

[단위: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 기   

( 2020.10.23 - 2021.10.22 )   

운용수익 272,189,214    

  이자수익 0    

  배당수익 0    

  매매/평가차익(손) 272,189,214    

기타수익 0    

운용비용 11,843,016    

  관련회사 보수 11,843,016    

  매매수수료 0    

기타비용 449,073    

당기순이익 259,897,125    

매매회전율 0.00    

메리츠프리덤TDF20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C-P2(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1 기   

( 2021.10.22 )   

운용자산 32,755,142    

  증권 32,755,142    

  파생상품 0    

  부동산/실물자산 0    

  현금 및 예치금 0    

  기타 운용자산 0    

기타자산 375,575    

자산총계 33,130,717    

운용부채 0    

기타부채 69,554    

부채총계 69,554    

원본 29,128,560    

수익조정금 2,62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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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 1,307,318    

자본총계 33,061,163    

[단위: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 기   

( 2020.12.24 - 2021.10.22 )   

운용수익 1,445,408    

  이자수익 0    

  배당수익 0    

  매매/평가차익(손) 1,445,408    

기타수익 0    

운용비용 134,925    

  관련회사 보수 134,925    

  매매수수료 0    

기타비용 3,165    

당기순이익 1,307,318    

매매회전율 0.00    

메리츠프리덤TDF20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C-Pe2(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1 기   

( 2021.10.22 )   

운용자산 3,976,172,002    

  증권 3,976,172,002    

  파생상품 0    

  부동산/실물자산 0    

  현금 및 예치금 0    

  기타 운용자산 0    

기타자산 265,393,404    

자산총계 4,241,565,406    

운용부채 0    

기타부채 225,478,161    

부채총계 225,478,161    

원본 3,531,081,457    

수익조정금 436,960,482    

이익잉여금 48,045,306    

자본총계 4,016,087,245    

[단위: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 기   

( 2020.12.24 - 2021.10.22 )   

운용수익 56,846,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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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수익 0    

  배당수익 0    

  매매/평가차익(손) 56,846,609    

기타수익 0    

운용비용 8,499,799    

  관련회사 보수 8,499,799    

  매매수수료 0    

기타비용 301,504    

당기순이익 48,045,306    

매매회전율 0.00    

메리츠프리덤TDF20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S-P2(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1 기   

( 2021.10.22 )   

운용자산 1,083,448,274    

  증권 1,083,448,274    

  파생상품 0    

  부동산/실물자산 0    

  현금 및 예치금 0    

  기타 운용자산 0    

기타자산 14,650,215    

자산총계 1,098,098,489    

운용부채 0    

기타부채 3,698,469    

부채총계 3,698,469    

원본 877,965,685    

수익조정금 146,306,825    

이익잉여금 70,127,510    

자본총계 1,094,400,020    

[단위: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 기   

( 2020.10.30 - 2021.10.22 )   

운용수익 73,798,271    

  이자수익 0    

  배당수익 0    

  매매/평가차익(손) 73,798,271    

기타수익 0    

운용비용 3,542,115    

  관련회사 보수 3,542,115    

  매매수수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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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128,646    

당기순이익 70,127,510    

매매회전율 0.00    

 

나. 대차대조표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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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손익계산서  

[단위:원]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메리츠프리덤 TDF2050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20.10.23 - 2021.10.22 0  0  108  126  19  23  88  108  

(주 1) 2020.10.23 - 2021.10.2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73,133,105 좌/88,556,537 원 

 

메리츠프리덤TDF20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A(수수료선취-오프라인)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20.10.23 - 2021.10.22 0  0  0.006  0.006  0  0  0.006  0.006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435,285

    1. 이 자 수 익 435,285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554,945,137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374,510,398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180,434,739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6,121,364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083

    8. 기타거래손실 6,113,281

운   용   비   용 32,219,280

    1. 운용수수료 15,527,852

    2. 판매수수료 13,899,995

    3. 수탁수수료 1,551,909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1,239,524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517,039,778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056832903

과  목
제1기( 2020.10.23-2021.10.22 )   

금    액 금    액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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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프리덤TDF2050증권자[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Ae(수수료선취-온라인)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20.10.23 - 2021.10.22 0  0  18  20  3  4  15  18  

(주 1) 2020.10.23 - 2021.10.2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9,707,164 좌/11,726,097 원 

 

메리츠프리덤 TDF2050 증권자[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 S(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20.10.23 - 2021.10.22 0  0  2  2  0.5  1  1  2  

(주 1) 2020.10.23 - 2021.10.2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914,793 좌/1,117,262 원 

 

메리츠프리덤 TDF2050 증권자[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 C-Pe(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20.10.23 - 2021.10.22 0  0  34  39  4  4  31  37  

(주 1) 2020.10.23 - 2021.10.2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4,782,872 좌/29,933,609 원 

 

메리츠프리덤 TDF2050 증권자[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 C-P2(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20.10.23 - 2021.10.22 0  0  0.33  0.36  0.04  0.04  0.29  0.33  

(주1) 2020.10.23 - 2021.10.2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10,764좌/237,489원 

 

메리츠프리덤 TDF2050 증권자[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 C-Pe2(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20.10.23 - 2021.10.22 0  0  47  53  11  13  35  40  

(주1) 2020.10.23 - 2021.10.2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32,646,895좌/36,789,82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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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프리덤 TDF2050 증권자[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 S-P2(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20.10.23 - 2021.10.22 0  0  10  12  1  1  9  11  

(주1) 2020.10.23 - 2021.10.2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7,078,169좌/8,752,254원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기간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일 

이후 

20.11.19 

~21.11.18 
      

20.10.23 

~21.11.18 

메리츠프리덤 TDF2050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재간접형] 
21.22        22.24  

수익률변동성(%) 7.78        8.53  

종류 A(수수료선취-온라인)         2.38  

수익률변동성(%)         6.61  

종류 Ae(수수료선취-온라인) 20.48        21.50  

수익률변동성(%) 7.78        8.53  

종류 S(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20.51        23.12  

수익률변동성(%) 7.78        8.19  

종류 C-Pe(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20.51        21.53  

수익률변동성(%) 7.78        8.53  

종류 C-P2(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16.60  

수익률변동성(%)         7.93  

종류 C-Pe2(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16.90  

수익률변동성(%)         7.93  

종류 S-P2(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20.48        24.70  

수익률변동성(%) 7.78        8.19  

주1)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

니다. 

주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

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5)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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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기간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최근 3 년차 최근 4 년차 최근 5 년차 

20.11.19 

~ 21.11.18 

       

메리츠프리덤 TDF2050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

합-재간접형] 
21.22          

종류 Ae(수수료선취-온라인) 20.48          

종류 S(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20.51          

종류 C-Pe(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20.51          

종류 C-P2(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16.48          

종류 C-Pe2(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16.77          

종류 S-P2(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20.48          

주1)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5) 마지막 수익률 즉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

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 2021.10.22 현재 /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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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106  0  0  0  0  0  3  2  111  

(0.00) (0.00) (0.00) (95.26) (0.00) (0.00) (0.00) (0.00) (0.00) (2.51) (2.24) (100.00) 

합계 
0  0  0  106  0  0  0  0  0  3  2  111  

(0.00) (0.00) (0.00) (95.26) (0.00) (0.00) (0.00) (0.00) (0.00) (2.51) (2.24) (100.00)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메리츠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채권] 

[ 2021.10.22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737  0  0  0  0  0  0  0  10  80  827  

(0.00) (89.0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23) (9.67) (100.00) 

합계 
0  737  0  0  0  0  0  0  0  10  80  827  

(0.00) (89.0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23) (9.67) (100.00)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95.26 

2.51 2.24 

집합투자증권

단기대출및예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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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글로벌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2021.10.22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0  0  0  0  0  0  7  0  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94.15) (5.85) (3.00) 

USD 
0  0  0  227  0  0  0  0  0  7  0  234  

(0.00) (0.00) (0.00) (97.09) (0.00) (0.00) (0.00) (0.00) (0.00) (2.91) (0.00) (97.00) 

합계 
0  0  0  227  0  0  0  0  0  14  0  241  

(0.00) (0.00) (0.00) (94.06) (0.00) (0.00) (0.00) (0.00) (0.00) (5.76) (0.18) (100.00)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메리츠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 2021.10.22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1,339  0  0  0  0  0  0  0  0  69  2  1,410  

(95.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87) (0.13) (100.00) 

합계 
1,339  0  0  0  0  0  0  0  0  69  2  1,410  

(95.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87) (0.13) (100.00)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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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메리츠글로벌diversified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2021.10.22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313  0  0  137  0  0  0  0  0  60  1  511  

(61.19) (0.00) (0.00) (26.87) (0.00) (0.00) (0.00) (0.00) (0.00) (11.71) (0.23) (30.00) 

GBP 
0  0  0  20  0  0  0  0  0  0  0  20  

(0.00) (0.00) (0.00)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 

HKD 
14  0  0  0  0  0  0  0  0  0  0  14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 

SGD 
0  0  0  0  0  0  0  0  0  0  0  0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USD 
391  0  0  749  0  0  0  0  0  1  0  1,142  

(34.28) (0.00) (0.00) (65.61) (0.00) (0.00) (0.00) (0.00) (0.00) (0.11) (0.00) (68.00) 

합계 
718  0  0  906  0  0  0  0  0  61  1  1,687  

(42.58) (0.00) (0.00) (53.73) (0.00) (0.00) (0.00) (0.00) (0.00) (3.62) (0.07) (100.00)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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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이머징마켓증권모투자신탁[주식] 

[ 2021.10.22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59  0  0  0  0  0  0  0  0  10  0  69  

(85.4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4.16) (0.35) (23.00) 

GBP 
4  0  0  0  0  0  0  0  0  0  0  4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 

HKD 
65  0  0  0  0  0  0  0  0  0  0  65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2.00) 

IDR 
3  0  0  0  0  0  0  0  0  0  0  3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 

USD 
88  0  0  64  0  0  0  0  0  3  0  155  

(56.77) (0.00) (0.00) (41.19) (0.00) (0.00) (0.00) (0.00) (0.00) (2.05) (0.00) (52.00) 

합계 
218  0  0  64  0  0  0  0  0  13  0  295  

(73.95) (0.00) (0.00) (21.61) (0.00) (0.00) (0.00) (0.00) (0.00) (4.36) (0.08) (100.00)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메리츠글로벌고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2021.10.22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32  0  0  0  0  0  0  0  0  18  1  50  

(63.4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4.74) (1.81) (15.00) 

SGD 
0  0  0  13  0  0  0  0  0  0  0  13  

(0.00) (0.00) (0.00)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00) 

USD 
0  0  0  281  0  0  0  0  0  2  0  283  

(0.00) (0.00) (0.00) (99.38) (0.00) (0.00) (0.00) (0.00) (0.00) (0.62) (0.00) (82.00) 

합계 
32  0  0  294  0  0  0  0  0  19  1  346  

(9.25) (0.00) (0.00) (84.92) (0.00) (0.00) (0.00) (0.00) (0.00) (5.57) (0.26) (100.00)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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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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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와 투자자 및 집합투자기구간의 관계 

 

 

 

 

 

 

 

 

 

 

 

 

 

1. 집합투자업자의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메리츠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04(계동, 계동빌딩)  

TEL)02-6320-3000  http://www.meritzam.com/ 

회사연혁 

2008. 5. 6 

2008. 7.11 

2008. 7.28 

2009. 2. 4 

 

2010. 3.11 

2013.12.16 

2015.10.26 

 

 

회사설립 

자산운용업 본허가 

메리츠종금 영업양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인

가 

자본금 50억원 증자 

자본금 감소 무상감자(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

업 등록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자본금 132.3억원 

주요주주현황 메리츠금융지주 100%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집합투자기구의 설정ᆞ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ᆞ운용지시 

-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업무 

투자자 

신탁업자 

(은행,증권금융)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증권사,은행,보험등) 

집합투자업자 

주식, 채권 등 

자금 

수익 

자금 

투자 

수익 

운용지시 

설정해지 요청 

펀드재산운용 -펀드재산보관 

·관리 

-운용감시 

펀드가입  

출금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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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관의무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3)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

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함)에

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

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백만원) 

구  분 

제 13기말 제 12기말  

구   분 

제13기 제12기 

2020.12.31 2019.12.31  2020.01.01~ 

2020.12.31 

2019.01.01~ 

2019.12.31 

자산총계 69,304 45,032  영업수익 17,067 13,928 

- 현금및예치금 41,923 21,553  - 자산관리수수료 1,541 1,425 

- 유가증권 20,622 13,809  - 집합투자기구운용보수 8,946 10,152 

- 이연법인세자산 2,730 3,724  - 집합투자증권 취급수수료 314 58 

- 기타자산 4,029 5,946  - 유가증권매매익 6,125 2,185 

• 미수수익 1,804 1,621  - 이자수익 등 141 108 

• 무형자산 402 393  영업비용 13,320 10,964 

• 기타 1,823 3,932  - 임직원급여 6,906 7,050 

부채총계 37,415 15,958  - 복리후생비 853 980 

• 예수부채등 37,415 15,958  - 건물임차료 39 21 

자본총계 31,888 29,073  - 전산운용비 881 745 

- 자본금 13,230 13,230  - 기타제비용 4,641 2,168 

- 자본조정 -74 -74  영업이익 3,746 2,964 

- 기타포괄손익 -306 -337  영업외손익 121 -117 

- 이익 잉여금 19,038 16,254 

 세전이익 3,867 2,847 

 법인세비용 1,006 635 

당기순이익  2,861 2,212 

 당기순이익 2,861 2,212 

 당기총포괄이익  2,815 2,186 

* 상기 요약 재무제표는 K-IFRS기준으로 작성함 

 

라. 운용자산규모 

(2021.11.18 현재 / 단위: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및 

부동산파생 

특별자산및 

특별자산파생 

혼합자산및 

혼합자산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7,933  1,024  2,098  0  3,459  3,038  0  114  11,068  998  0  29,732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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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신탁업자 : 해당사항없음 

 

나. 기타 업무의 신탁업자 : 해당사항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개요 

회 사 명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 1가)  

☏ 02-2002-3000      http://www.wooribank.com/ 

회사연혁 

1981. 6 국내 최초 민영은행 

2001 우리금융지주에 편입 및 평화은행 합병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2) 주요업무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5)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ㆍ수익금ㆍ임대료 등의 수령  

6)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7)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8)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9)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의무와 책임 

1) 의무 

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

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

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자

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

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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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

분내역 및 배분결과 

2)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

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

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아이타스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70 신한금융투자타워16, 22층 

☏ 02) 2168 – 0400     http://www.shinhanaitas.com 

회사연혁 

2000. 6    법인설립 

2008. 5    신한은행 자회사로 편입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2) 주요 업무 

①주요업무 

-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 기준가격의 통보업무 

②의무와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

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NICE피앤아이 KIS채권평가 에프앤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

로88(운니동 98-5) 

T.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여의

도동) 

T.02-398-3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여의

도동) 

T.02-3215-14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

동5길 29(태화빌딩 4층) 

T.02-72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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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
조) 

www.koreaap.com www.nicepni.com www.bond.co.kr www.fnpricing.com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

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수익증권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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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1)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2)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

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수익자총회의 소집 

①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

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②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

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③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

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④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

다. 

②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

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

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ㄱ)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221조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

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ㄴ)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ㄷ)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ㄹ)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③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

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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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모자형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자투자신탁의 수

익자총회에서 의결된 찬반비율에 비례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3) 연기수익자총회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②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

로 결의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한다) 

4)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5)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

니다. 

②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③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합병·분할·분할합병 

나.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

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④ 환매금지형투자신탁(존속기간을 정한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투자신탁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⑤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⑥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

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

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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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 제222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

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청구권 

(1)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

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

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2)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ㆍ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1) 금융투자업자는 법령ㆍ집합투자규약ㆍ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

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

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써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

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

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의 주체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

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

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

기의 평가ㆍ분석ㆍ확인ㆍ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

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

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

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

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

개업자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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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

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

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

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

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

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상기의 (3) 내지 (4)의 사유로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

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

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이내 금융

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라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ㆍ

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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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에 결산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산운용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 하여야 합

니다. 

①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류 

②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③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1)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자투자신탁의 자산운용보고서에 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

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

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

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합니다. 

①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

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②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③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④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인 매매회전율 

3)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에 해당하는 투자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자투자신탁의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

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②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

자·투자중개업자,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

시하는 경우  

③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투

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

서를 공시하는 경우  

④ 자투자신탁의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자투자신탁의 자산운용보

고서에 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

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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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

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1)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

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② 신탁업자의 변경 (합병 ㆍ분할ㆍ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및 법시행령 제 245 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

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 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 되는 경우 제외)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④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투자신탁의 종류 

- 투자신탁의 명칭 

- 투자대상자산(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기재하여야 함) 

-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수익증권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 신탁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신탁계약의 변경과 해지에 관한 사항 

-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투자자산별 취득한도 및 취득한도 초과시 해소방법 및 해소기한 

⑤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등 아래의 수시공시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 집합투자업자(www.meritzam.com), 자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 자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 집합투자업자, 자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집합투자업자(www.meritzam.com) 및 판매

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엽소에 

게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

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http://www.meritzam.com/
http://www.meritz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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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④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⑤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 89조 및 시행령 제93조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 집합투

자규약의 변경에 따른 변경,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

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그 밖에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①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②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

유 

2)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①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

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분 내용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투자중개업자 선정 시 각 자산에 대한 평가항목은 조사분석서비스와 매매체결서

비스로 분류하며, 운용담당부서에서 항목별 배점기준을 두어 평가한다. 

구 분 조사분석서비스 매매체결서비스 

배점기준 70% 30% 
 

평가방법 ① 당사의 「조사분석서비스 이용에 관한 지침」에 의한 조사분석서비스평가위원회

에서 투자중개업자를 평가ㆍ선정한다. 이 경우 각 운용담당부서에서 「조사분석서

비스 이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해당 임직원 중에서 평가위원을 정한다. 

② 조사분석서비스평가위원회의 평가, 선정은 분기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평가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 

③ 당사는 거래 투자중개업자를 적절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주1) 2014.1.2에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5714&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151025#A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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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모펀드를 공유하는 다른 자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로 별도로 고유재산을 투자하지 않았으나, 다른 자펀

드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기재하였습니다. 

메리츠주니어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모펀드: 메리츠글로벌diversified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

간접형]) 

투자주체 투자목적 투자시기 투자금액 투자기간 투자금 회수계획 

메리츠자산운용 고유자금 운용 
2017.6.15 

(최초설정일) 
2억원 

2017.6.15부터  

3년이상 

별도 회수 계획 없

음 

메리츠자산운용 고유자금 운용 2017.12.14 1.5억원 
2017.12.14부터  

3년이상 

별도 회수 계획 없

음 

 

메리츠이머징마켓증권자투자신탁[주식] (모펀드 : 메리츠이머징마켓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주체 투자목적 투자시기 투자금액 투자기간 투자금 회수계획 

메리츠자산운용 고유자금 운용 
2020.10.7 

(최초설정일) 
2억원 

2020.10.7부터  

3년이상 
별도 회수 계획 없음 

메리츠자산운용 고유자금 운용 2020.10.15 6천만원 
2020.10.15부

터 3년이상 
별도 회수 계획 없음 

주1) 의무투자기간 :  

① 메리츠주니어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모펀드: 메리츠글로벌diversified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최초 

설정일부터 3년이상/ 2017.12.14부터 3년이상 

② 메리츠이머징마켓증권자투자신탁[주식] (모펀드 : 메리츠이머징마켓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최초 설정일부터 3년이

상/ 2020.10.15부터 3년이상 

주2) 의무투자기간 경과전에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는 요건 :  

① 존속기간 3년 미만인 펀드는 규약상 존속기한까지 투자 

②ⅰ)당연 해지사유 발생, ⅱ)소규모 펀드로서 임의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ⅲ)다른 투자자의 전액 환매로 해지․해산하

는 경우 

③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되는 경우 또는 소규모 펀드 정리를 위해 모펀드를 교체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 신규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 설정액이 15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다른 모펀드의 자펀

드로 편입 

④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산운용사가 변경되는 경우펀드를 이전 받는 자산운용사가 자사펀드 투자 의무를 

승계 : 이전 받는 자산운용사는 의무투자기간(종전 보유기간 합산)까지 자사 펀드 투자를 유지 

주3) 자금 회수 절차 및 관련 공시방법 

① 회수절차 진행시 일시 환매로 일반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2회 이

상 분할하여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금이 펀드 수탁고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될 가능성이 있습니

다. 

② 분할 회수는 회차별로 1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며, 1회당 회수금액은 투자금의 50% 이내로 합니다. 

주4)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투자금 환매는 의무투자기간 경과전에도 위의 요건(주2))을 충

족할 경우 및 의무투자기간 경과 후 환매할 경우 동 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상 환매결과를 기재할 예정이며 당사 홈페

이지(www.meritzam.com)를 통해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메리츠글로벌채권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모펀드: 메리츠글로벌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

간접형]) 

투자주체 투자목적 투자시기 투자금액 투자기간 투자금 회수계획 

http://www.meritz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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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자산운용 고유자금 운용 
2020.7.23 

(최초설정일) 
2억원 

2020.7.23부터 

3년이상 
별도 회수 계획 없음 

메리츠글로벌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모펀드: 메리츠글로벌고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

-재간접형]) 

투자주체 투자목적 투자시기 투자금액 투자기간 투자금 회수계획 

메리츠자산운용 고유자금 운용 
2020.10.7 

(최초설정일) 
2억원 

2020.10.7부터  

3년이상 
별도 회수 계획 없음 

주1) 의무투자기간 : 최초 설정일 ~ 3년이상 

주2) 의무투자기간 경과전에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는 요건 :  

① 존속기간 3년 미만인 펀드는 규약상 존속기한까지 투자 

②ⅰ)당연 해지사유 발생, ⅱ)소규모 펀드로서 임의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ⅲ)다른 투자자의 전액 환매로 해지․해산하

는 경우 

③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되는 경우 또는 소규모 펀드 정리를 위해 모펀드를 교체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 신규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 설정액이 15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다른 모펀드의 자

펀드로 편입 

④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산운용사가 변경되는 경우펀드를 이전 받는 자산운용사가 자사펀드 투자 의무를 

승계 : 이전 받는 자산운용사는 의무투자기간(종전 보유기간 합산)까지 자사 펀드 투자를 유지 

주3) 자금 회수 절차 및 관련 공시방법 

① 회수절차 진행시 일시 환매로 일반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금이 펀드 수탁고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될 가능성이 있

습니다. 

② 분할 회수는 회차별로 1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며, 1회당 회수금액은 투자금의 50% 이내로 합니다. 

주4)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투자금 환매는 의무투자기간 경과전에도 위의 요건(주2))을 

충족할 경우 및 의무투자기간 경과 후 환매할 경우 동 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상 환매결과를 기재할 예정이며 당사 

홈페이지(www.meritzam.com)를 통해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없음. 

  

http://www.meritz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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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

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

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

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배당소득 펀드운용시 증권(주식∙채권 등)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또는 총보수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판매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판매 및 

관리 등 집합투자증권 매입, 환매 및 투자기간 중 지속적으로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로 집합

투자기구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므로, 간접적으로 고객의 지불하는 비용으로 통상 연율

로 표시되며, 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보수, 성과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

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며,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

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

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이득 펀드운용시 증권(주식∙채권 등)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차익을 말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의 50%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

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

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참고 - 펀드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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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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